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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주요내용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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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p.89  , p.98-99  )

①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현행 개정안

국가  

전략기술

7개 분야* 66개 기술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 �기술추가 :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디스플레이

(2개), 수소(1개)

② 현행기술 범위 확대 : 반도체(4개), 바이오(1개)

②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추가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등에 세부기술 추가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성장·

원천기술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 기술추가 : 수소(2개), 에너지효율·수송(1개)

② �현행기술 범위 확대 : 첨단소부장(2개), 탄소중립(1개)

④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확대

(첨단 소부장) 첨단 머시닝센터 및 첨단 터닝센터 설계, 제조기술 범위 구체화(확대)

(탄소중립)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세부 기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별표7의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한 자본재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확대 (p.94  )

- 외국인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기간

현행 개정

5년 100% 감면 + 1년 연장 가능 5년 100% 감면 +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p.96  )

- �첨단산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

조세감면

2025 외국인 투자 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MAIN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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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조 지원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p.115  )

1)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p씩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25년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

외투 현금보조금 분야별 최대한도

현행 개정(괄호 안은 ‘25년 한시)

R&D센터, 국가첨단전략기술 50%

R&D센터(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50%(75%)

R&D센터(기타), 국가첨단전략기술 50%(60%)

신성장·첨단·소부장 40% 신성장·첨단·소부장 45%(55%)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대규모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30% 대규모고용, 지역특화산업 등 40%(50%)

2)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 국비분담비율을 10%p 상향

외투 현금보조금 국가-지자체 분담율

현행 개정(괄호 안은 ‘25년 한시)

수도권 30:70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비수도권 70:30

기회발전특구 70:30 기회발전특구 80:20

* 첨단·연구개발(10%p),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분야(20%p) 국비분담율 상향 가능(단, 한도 80%)

현금지원

현행 개정

적용대상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외국인 기술 제공자 

또는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5년 이상 연구 경력의 

외국인 연구원(연구기관, 학교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상 우수 해외

인재*(K-Tech Pass 소지자) 추가

감면내용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좌동

* �글로벌 Top100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p.99  )

-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R&D 비용 현행 개정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등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불인정(일반 R&D 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R&D 세액공제 미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R&D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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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 비수도권 별도 쿼터 지정을 통한 패키지 지원 (p.107-109  )

-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

* [광역시] 4.95km2 (150만평) / [도] 6.6km2 (200만평)

** �예) �A지자체는 旣지정된 외투기업 면적(10만평)만큼 추가로 기회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고, 향후 

외투기업 유치시 기회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면적상한 적용 예외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참고)

▣ �[세제지원]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 등

▣ [재정지원 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 개발부담금 100% 감면

▣ �[정주여건 개선] 기업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노무

•최저임금 인상 (p.168  )

변경 전 변경 후

•시간급 : 9,860원

•월 환산액 : 2,060,740원
* 2024년 적용/209시간 기준

•시간급 : 10,030원

•월 환산액 : 2,096,270원
* 2025년 적용/209시간 기준

비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p.81  )

-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 제도 도입

- �기존의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혁신성(정성평가)를 

통해 기술창업비자 발급

창업비자 발급요건

기존 기술창업 비자(D-8-4)

①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로서, 

OASIS 프로그램 80점 이상 득점* 및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투자유치 등

②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 선정

③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3천만원 이상)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 후 중기부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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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 (p.173-174  )

현행 개정(‘25.2.23.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신청 가능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경영지원

•입주 기준 및 비용 (p.133-134  )

변경 전 변경 후

입주 기준

•�투자신고가 예정된 외국투자가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입주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투자신고가 완료된 외국투자가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입주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주보증금 : 6개월 임대료

•�31,153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주보증금 : 6개월 임대료

IKP 인큐베이팅 입주 관련

•(전문인력) 첨단산업 전문인력 Meet-up Day (p.135  )

국내 주요 대학교와 협업,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

•개최주기/장소 : 연 3~4회 / 전국 소재 대학교

•주요내용

- 채용설명회 : 외투기업 소개 및 채용계획 안내 

- 채용상담회 : 외투기업-구직자 간 1:1 취업 상담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지원 서비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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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투자 결심 이후,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담당부서 :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

※ 상기 발간물은 Invest KORE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Investkorea.org  ▶ Invest KOREA 소개 ▶ 발간물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리플렛

외국인 투자상담 FAQ

외국인투자 가이드

투자실무가이드 7종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유형 및 세부절차

법인설립 ■

입지

비자

투자 실무

법인설립 가이드 ■
입지 가이드 ■

환경 가이드

비자 가이드 ■

조세 가이드 ◆

통관 가이드 ▲

노무 가이드 ●

입지, 환경, 비자, 조세, 통관, 노사, 법인설립 분야 근거법령, 인센티브 등

실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국내 정책 및 관련제도

(중앙부처·지자체 파견협력관 작성)

인센티브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역(입지지원) ■

현금지원

사업운영

비자 ■

조세 ◆

통관 ▲

노무 ●

http://www.Invest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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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단계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

※ 상기 발간물은 Invest KORE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Investkorea.org  ▶ Invest KOREA 소개 ▶ 발간물

담당부서 : 투자홍보팀

담당부서 : 투자홍보팀

현금지원 제도 홍보자료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제도 안내

담당부서 : 투자협력지원팀

Invest KOREA 홍보 브로슈어

Invest KOREA 조직 및 국가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소개(투자프로젝트 발굴지원, 각종 사업 등)

담당부서 : 투자홍보팀

Invest KOREA 매거진

경제·통상이슈, 산업동향,

외투기업 인터뷰, 입지 정보, 투자가 FAQ 등

담당부서 : 투자홍보팀

Why KOREA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 우수한 투자 환경 정보 제공 
(IK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

11

산업별 IR

한국의 유망 산업 현황, 글로벌 경쟁력, 산업별 주요 정책, 입지 정보 등 제공(Invest KOREA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

1. 관광

2. 금융

3. 기계산업

4. 디스플레이

5. 문화콘텐츠

6. 물류

7. 반도체

8. 신재생에너지

9. 의약 바이오

10. 자동차부품

11. 정밀화학

12. 정보통신ICT

13. 조선해양

14. 항공우주

15. 로봇

16. 배터리

17. 소비재

http://www.Invest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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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투자유형별 절차

법인설립

입지

비자

투자절차
➊

➋

➌

➍

➎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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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정책

PART 1

대한민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가가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정책은 OECD, UNCTAD 및 WTO 등의 국제적 권고와 

합의사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유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투자인센티브









Procedure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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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에 따른 총 1,205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44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30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등 3개 업종이다.

※ 외국인투자 대상 제외 업종(별표1_ p.192 ), 제한업종(별표2_p.194 ) 참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48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2

투자자유화1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3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가의 신고 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 

1 …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2 … 내국인 대우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한다.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④항

3 …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외국인투자 자율화율

99.7%

외국인투자 촉진정책PART 1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D%99%98%EA%B1%B0%EB%9E%98%EB%B2%95


17Procedure16 투자절차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③항

4 …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

※ 세부내용 Part 2. 인센티브 참조(p.84) 

투자 인센티브4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자본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의 동참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 효과와 이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 및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허브화를 촉진하며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1 … 외국인투자의 역할

대한민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투자가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2 …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정책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용 친화기업을 우대하며, 지역본부 등  

글로벌 허브 외국인투자기업 및 R&D 센터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에 대하여 그 대상을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1.22.]

I N  D E T A I 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C%B4%89%EC%A7%8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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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조세감면 (p.86)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등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현금지원 (p.112) 

외국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사업 혹은 

소재·부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혹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 시설설치를 수반하는 투자를 할 경우 법령

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입지지원 (p.102)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타지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며 임대 시 임대료 감면의 혜택이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정책PART 1



19Procedure18 투자절차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PART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는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경우, 해외모기업 등이 기 출자한 

국내기업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 외국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출자할 

수 있는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자본재, 산업재산권 등이 해당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Procedure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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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1 … 지분취득

외국인직접투자 유형PART 2

지분취득의 예외 요건

1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봄

I N  D E T A I L

외투기업의 외국투자가 또는 동 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평균 차관기간 5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 �차관기간 계산 : 각 분할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2 … 장기차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법인출자기업 [외국법인(해외모기업)이 외국투자가인 경우]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 또는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출자기업 [외국인 개인이 외국투자가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

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I N  D E T A I L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10% 이상 소유

2명 이상일 때는 1명당 투자금액 신주,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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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 원 이상  

출연하고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

①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출연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는 경우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3 …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하는 것

4 …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② 사용 용도:

•�공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제조업):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사업을 영위

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 신·증설(비제조업): 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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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주요 용어

◆외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예 : IBRD, ADB, IFC 등)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 

주: 외국 영주권자도 투자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도입한 외화자금으로 투자하여야 함

◆외국투자가

•외촉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출자목적물

•외촉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 (투자수단)

① �대외지급수단(외화)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 외화유입 원칙

② �자본재  

* 자본재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후 세관통관 및 현물출자 완료확인 필요

③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이익분배금)  

* 원화 재투자 인정

④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평가기관의 가격평가 필요

⑤ 국내지점, 사무소, 내국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⑥ �외촉법에 의한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대부채권의 현물출자, 상계 방식도 가능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 

•외촉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부동산)

⑨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 원화 재투자 인정

외국인직접투자 유형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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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자격이 유지되나?

Q1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②항

※ �이 경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의 체류기간 연장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A1

외국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데 그 취득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할 경우 관련 

신고가 불필요한 것인가?

Q2

투자금액이 1억 원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받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A2

장기차관의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Q3

차관의 기간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각 분할 상환기간에 해당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 가중평균상환기간 개념

예) �외국인투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8년간 10백만 달러를 차입하고 4년 후부터 매년 2백만 달러씩 5회에 걸쳐  

균등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은?

가중평균상환기간 6년으로 요건 충족된다.

* 6년 = (8년X2/10) + (7년X2/10) + (6년X2/10) + (5년X2/10) + (4년X2/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②항

A3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9%B8%EA%B5%AD%EC%9D%B8%ED%88%AC%EC%9E%90%EC%B4%89%EC%A7%8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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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 

되는데 외국인이 투자조합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Q6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특별법* 등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3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등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A6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Q4

외국투자가의 최초 투자신고 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여야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투자신고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 후 동일 투자가가 추가적으로 우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일종의 증액투자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다.

A4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되는가?

Q5

외국투자가가 직접 투자한 경우에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

으로 분류되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다른 내국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수 없다.

A5

외국인직접투자 유형PART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A4%EC%B2%98%ED%88%AC%EC%9E%90%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E%AC%E3%86%8D%EB%B6%80%ED%92%88%E3%86%8D%EC%9E%A5%EB%B9%84%EC%82%B0%EC%97%85%EA%B2%BD%EC%9F%81%EB%A0%A5%EA%B0%95%ED%99%94%EB%B0%8F%EA%B3%B5%EA%B8%89%EB%A7%9D%EC%95%88%EC%A0%95%ED%99%94%EB%A5%BC%EC%9C%84%ED%95%9C%ED%8A%B9%EB%B3%84%EC%A1%B0%EC%B9%9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B%A6%BC%EC%88%98%EC%82%B0%EC%8B%9D%ED%92%88%ED%88%AC%EC%9E%90%EC%A1%B0%ED%95%A9%EA%B2%B0%EC%84%B1%EB%B0%8F%EC%9A%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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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외국인투자 흐름도

•지분취득(신주, 기존주)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장기차관

계약체결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대여금 송금

자
본

재
 현

물
출

자

현
금

출
자 * 상장주식의 기존주취득은

사후 60일이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기존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 사전 / 사후* )

법 제5조, 제6조

자본재 수입통관

(세관)
주금납입보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규신청) : 법 제21조, 영 제27조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신고

( 사후 60일 이내 )

법 제5조(제②항 제2호~제6호)

투자자금 송금
(은행, 세관휴대반입)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

(수탁기관)

신주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

( 사전 )

법 제5조, 제6조

법인설립(증자) 

등기 및 

사업자등록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KOTRA 관세청  

파견관)

대금정산

•무상증자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전입)

•�기업합병·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

•�과실(현금배당,

주식배당)의 출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주식전환

투자유형별 절차PART 3

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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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립1

신규설립 절차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즉시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외국환은행 ]

1

4~5일 소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세무서 ]

5

2~3일 소요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2

2~3일 소요

법인설립 등기

[ 법원등기소 ]

3

즉시

법인통장 개설

[ 외국환은행 ]

6

인허가에 따라 다름

인허가 취득

[ 필요시, 관련기관 ]

4

1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초신고기관 ]

7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 외국인투자신고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2&data_ty_cd=A&atfile_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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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 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사업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2 …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절차 ▶ 03. 법인설립 등기 절차 참조 (p.45)  

3 … 법인설립 등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 

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절차 ▶ 04. 인허가 절차 참조 (p.46)  

4 … 인허가 취득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 

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④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②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I N  D E T A I L

I N F O R M A T I O N

◆ 임시계좌 개설

국적증빙서류(외국투자가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

되어야 하며 송금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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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 

가능 (승인처리: 세무서)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절차 ▶ 0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참조 (p.46)  

5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은행에 20영업일 동안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PART 4. 법인설립 ▶ 기업설립 절차 ▶ 06. 법인통장개설 절차 참조 (p.46)  

6 … 법인통장 개설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7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증자2

외국인투자 흐름도

즉시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외국환은행 ]

1

2~3일 소요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2

2~3일 소요

법인증자 등기

[ 법원등기소 ]

3

1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 최초신고기관 ]

4

https://url.kr/waim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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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 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 외국인투자신고

증자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 법인증자 등기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법인설립 시와 동일한 방법을 거친다.

2 … 투자자금 송금

필요서류

증자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증자등기 시(법인변경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변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1544-0773→2→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변경 등록 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반납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2&data_ty_cd=A&atfile_sn=3
http://www.iros.go.kr/
https://url.kr/waim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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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 취득3

외국인투자 흐름도

-

주식매매  

계약체결

1

즉시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외국환은행 ]

2

2~3일 소요

투자자금 송금

3

1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변경등록

[ 최초신고기관 ]

4

외국투자가와 기존 주주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1 … 계약체결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2 … 외국인투자신고

국내 은행을 통하여 주식매매 대금을 지급한다.

3 …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본사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한다.

4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필요서류

기존주 취득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2&data_ty_cd=A&atfile_s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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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변경 등록 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반납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장기차관4

외국인투자 흐름도

-

장기차관  

계약체결

1

즉시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외국환은행 ]

2

2~3일 소요

대여금 송금

3

-

외국인투자기업

법인계좌 입금

4

I N F O R M A T I O N

장기차관은 외국투자가의 지분출자가 선행된 이후 제공 가능

차관제공자(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출자관계있는 외국기업)와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장기차관 계약을 체결한다.

1 … 계약체결

외국인투자 신고는 수탁기관인 KOTRA(본사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2 … 외국인투자신고

차관제공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3 … 대여금 송금

https://url.kr/9jYe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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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서에 따라 차관제공자로부터 차입금을 외국인투자기업통장에 입금받는다.

4 … 입금

필요서류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해외모기업 또는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차관계약서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2&data_ty_cd=A&atfile_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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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5

외국인투자 흐름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 수립

1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

2
투자실행

3

외국인투자기업(신고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투자개요서를 작성한다.

※ 투자개요서를 근거로 작성된 신고서와 함께 KOTRA에 사전검토를 받는다.

1 … 투자계획 수립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에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인정액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예정액 × 외국인투자비율

2 …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계획대로 투자를 실행한다.

3 … 투자실행

필요서류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 투자개요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의3서식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외부감사보고서)

•최근 결산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9&data_ty_cd=A&atfile_sn=3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8&data_ty_cd=A&atfile_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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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구분 신고항목 비고

사전

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내용 변경신고

신주, 기존주 취득 또는 출연

(단, 방위산업체인 경우 주식(신주 

또는 기존주) 취득 시 산업통상 

자원부 허가신청)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내용변경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이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에 신고

사후

신고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상장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취득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의 출자

•매입·상속·유증·증여로 취득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 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외국인투자 신고는 그 신고항목에 따라 주식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에도 신고  

가능한 사후신고로 나뉜다.

◆사업운영 중 변경사유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

사업 운영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 등기, 등록을 해야 한다.

변경사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상호 ○ ○ ○

주소 ○ ○ ○

자본금 또는 

투자금액
○ - ○

지분율
○

(자본금 변경의 경우에 한함)
- ○

목적사업 ○ ○ ○

임원 ○
○

(대표자의 경우에 한함)
-

대표이사 주소 ○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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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관련 변경사항

①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신고가 필요한 경우,  

투자신고 후 변경등록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28조

투자유형별 절차PART 3

변경등록 사유의 예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 시)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 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될 때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③항  

I N  D E T A I L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https://url.kr/waim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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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KOTRA가 아닌 거래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Q1

외국인투자업무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수탁기관 변경이라고 한다. 수탁 

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수탁기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전 수탁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처리준칙」 별지 제2호서식(수탁 

기관 변경신청서)을 사용한다.

* 신청양식 다운로드 www.investkorea.org  ▶ 투자가이드 ▶ 투자절차 ▶ 서식자료

A1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생기거나 투자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는?

Q2

외국인투자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고(신고철회 포함)를 할 수 있다.

A2

외국인투자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가?

Q3

현재 온라인 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다만 외국투자가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KOTRA 투자

거점 무역관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투자거점 무역관 현황*은 Invest KOREA 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투자거점 무역관 현황 www.investkorea.org  ▶ Invest KOREA 소개 ▶ 조직 ▶ Invest KOREA

A3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http://www.investkorea.org/
http://www.investkorea.org/


37Procedure36 투자절차 투자유형별 절차PART 3

투자유형별 절차 
PART 3



39Procedure38 투자절차

법인설립 

PART 4Procedure   

투자절차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

(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이다.

법인유형

법인형태

기업설립 절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



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법인설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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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항목 외국인투자기업 지점 연락사무소

근거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국내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불인정 불인정

상호 제한 없음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본사와 동일상호만 가능

영업활동의  

범위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음

본사의 업무와  

동일해야하며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

수익창출 불가능하고

단순 연락업무만 가능

최소 투자금액 

요건
1억 원* 없음 없음

법적책임 현지법인에만 귀속 본사까지 확대 본사까지 확대

독립성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짐 본사에 종속됨 본사에 종속됨

국내 차입
현지법인의 신용정도에

따라 차입 가능
거의 불가능함 불가능함

설립절차

1. 외국인투자신고

2. 자금송금

3. 법인등기

4. 사업자등록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법인등기

3. 사업자등록

1. 국내지사 설치신고

2. 고유번호 등록

회계 및 세무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일정 요건의 경우 외부

감사 의무 있음

한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가 기록 및  

유지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의무 없음

장부기록의무 없음

법인세율
납세의무 있음

※ 조세제도 ▶ 국세 ▶ 법인세 참조 (p.142) 
납부의무 없음

과세대상소득 

금액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모든 수익에  

대하여 합산

국내 지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  

수익금액 합산  

일부국가 지점세 납부

없음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있음

없음 없음

* �외국인이 1억 원 미만을 투자하여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 에 의한 증권취득 신고 [별지 제7-6호 서식]  대상이 된다.

법인설립 PART 4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https://url.kr/v3F8QW
https://url.kr/v3F8QW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url.kr/mgwBTk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0&data_ty_cd=A&atfile_sn=1


41Procedure40 투자절차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 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다.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 활동의 여부

에 따라 구분되며 「외국환거래법」 의 적용을 받는다.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법인이며,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한 외국법인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

법인유형1

「상법」 상 인정되는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5가지이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법인형태2

외국인투자기업
(내국법인)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법인)

회사에 출자한 주주가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양도가 용이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법인들이 대부분 선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1 … 주식회사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감사 면제 

등의 적용을 받아 기업의 정보 노출을 꺼리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으나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1.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유한회사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2 …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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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①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또는 주권상장예정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다음 4개 요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

② 유한회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다음 5개 요건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유한회사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많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주식회사보다 높음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사원(출자자) 수 50인 이상

※ 관련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②항

I N  D E T A I L

법인설립 PART 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주식회사 유한회사

취지
대규모 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모집 용이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 있는 소수자로 구성

최소자본금
제한 없음

(외국인투자의 경우 1억 원 이상)
좌동

지분단위 100원 이상 좌동

출자양도 제한 없음 사원총회 승인 필요

사채발행 가능 불가능

이사회제도 있음 없음

이사의 수
3인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1인 이상)
1인 이상

감사의 수
필수(자본금 10억 원 미만 &

비출자임원이 있는 경우 불필요)
불필요

상장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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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사증은  

어떤 종류가 있나?

Q1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

사하고자 본사로부터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은 기업투자(D-8) 사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는 주재(D-7)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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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설립 절차3

법인설립 절차 

※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7조

즉시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외국환은행 ]

1

4~5일 소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세무서 ]

5

2~3일 소요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2

2~3일 소요

법인설립 등기

[ 법원등기소 ]

3

즉시

법인통장 개설

[ 외국환은행 ]

6

인허가에 따라 다름

인허가 취득

[ 필요시, 관련기관 ]

4

1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초신고기관 ]

7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제외하면 일반 국내법인과 설립절차가 동일하다. 설립 시 소요

기간은 약 2주이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체류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투자가 준비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일반 공증 후 자국 내 한국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필요서류

외국투자가

•�국적증명서(개인의 경우 여권,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 외국

법인 대표자의 여권사본 / 외국법인 주주명부(실제소유자 확인서) / 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2부

* 여권 외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임원(외국인)

•취임승낙서(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여권사본

대표이사(외국인)

•�취임승낙서 / 서명공증, 주소지 증명(아포스티유 공증 또는 일반공증 후 영사관 공증) / 여권사본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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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 외국인투자신고

필요서류

외국인투자 신고 시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법인 : 사업자등록증, 기업증명서 등 해당국가 실체증명서류)

[현금출자가 아닌 경우]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예.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증명서류)

*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1600-7119)

I N F O R M A T I O N

◆아포스티유(Apostille) 체결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계 128개국(2024.6.5. 현재) 

*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 국가 – 방글라데시(2025.3.30.)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2&data_ty_cd=A&atfile_sn=3
https://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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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법인설립 등기 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1544-0770)

기술평가

기술출자의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에 대한 가격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④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②항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I N  D E T A I L

임시계좌 개설

국적증빙서류(외국투자가 해당국가 실체증명서 또는 여권)를 은행에 제출하면 임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자금은 반드시 외화표시 통화로 송금

되어야 하며 송금 목적은 투자로 기재되어야 한다.

I N  D E T A I L

외국투자가는 투자자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반입할 수 있으며, 휴대반입의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송금된 투자자금은 주금납입 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억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투자가 명의의 통장 개설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가능하다. 이 경우 그다음 날부터 사업용도로 자유롭게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2 …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의 접수기관은 법원 등기과이며 처리기간은 2~3일 소요된다. 필요서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 법인설립 등기

http://www.iros.go.kr/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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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항목 예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수입판매업, 식품제조업, 식품수입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 수입판매업,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포함), 음식점업, 숙박업, 건강식품판매업, 건강식품 

수입판매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주류수입업, 직업소개업 등

I N  D E T A I L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 

가능 (승인처리:세무서)

5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환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즉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20영업일 

동안 다른 은행에서의 계좌개설이 제한되므로 은행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 … 법인통장 개설

필요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 1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서식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외국환매입증명서 / 대표자 여권  

/ 외국인투자신고서 / 인허가증(필요사업만) 등

* 신청 대리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국세청 법인세과(126)

필요서류

법인통장 개설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 대표자신분증 사본 

/ 본사주주명부(실제 소유자 확인서) / 주주명부

* 개설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처리

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며 처리기간은 인허가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4 … 인허가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1&data_ty_cd=A&atfile_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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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신고서 또는 신청서 양식

단계별 신청서는 각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인베스트코리아 www.investkorea.org  ▶ 투자가이드 ▶ 투자절차 ▶ 서식자료

•�법인설립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제처 www.moleg.go.kr  ▶ 검색창 ▶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표, 서식

I N  D E T A I L

필요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외국인투자의 마지막 단계로서 법인설립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한 기관(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 신청한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7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http://www.investkorea.org/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moleg.go.kr/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4&data_ty_cd=A&atfile_s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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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법인설립 비용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의 회사설립비용의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항목 금액(원) 유한회사

등록면허세 1,200,000
납입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 내 설립 시 3배 중과)

지방교육세 240,000 등록면허세의 20%

대법원 수입인지 25,000 등기신청수수료

공증료 1,000,000 정관 등

합계 2,465,000 -

* 상기표에는 실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수수료는 제외되어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➊ 서울특별시

➋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 단지는 제외한다.]

➌ 의정부시 ➍ 구리시

➎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➏ 하남시 ➐ 고양시 ➑ 수원시 ➒ 성남시 ➓ 안양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한다.]

*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  검색창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별표  별표1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https://www.law.go.kr/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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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4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갖추지만 개인사업자는 등기절차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세율표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나 일정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01 적용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02 과세소득
「소득세법」 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만 과세

당해 사업 연도에 증가된  

순자산액에 대해 모두 과세

03 납세의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 부담

각 사업 연도에 대한 사업소득 및 

청산소득 등에 대해 납세의무 부담

04 세율 6~45% 9~24%

05 회계연도

「소득세법」 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기간이 정해짐

사업 연도를 정관에 임의로  

정할 수 있음

06 장부작성 의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만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모든 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음

07 권리의무 주체

개인사업자가 영리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사업이 곧 사업주의 수익으로 귀속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 등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무한책임을 부담함

출자자의 책임은 「상법」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08 재산이용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바로  

사업주 개인의 이익에 해당됨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의 소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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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취득5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시 관련법령

구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부동산) 외국인투자 촉진법

취득 

주체

•‘외국인등’의 정의

- 외국국적 개인

- 외국법인

- �외국국적 개인이 사원  

또는 구성원, 임원의 1/2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국적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이 지분의 1/2 이상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

•비거주자

•외국인투자기업

cf) �국내법인이 외국인 지분이 

1/2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이 될 경우 '외국인등'에 해당

하게 하게 되고,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경우 

‘계속보유’의 신고를 6개월 

내에 해야 함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계약 등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부동산취득신고)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으로 자금을 반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신고  

기관  

및 시점

•토지소재지 시·군·구 지적과

•거래신고(모든 거래당사자)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 �제8조제1항의 취득계약(증

여 등): 60일 이내 신고

- �제2항의 취득(상속, 경매, 

합병등): 6개월 이내 신고

- �제3항의 계속보유(대한민

국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 6개월 이내 

신고

•외국환은행 본·지점

•한국은행(국내발생자금일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시

•외국환은행 본·지점, KOTRA

•투자자금 반입 이전

주요  

내용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관련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 조세감면, 

국유재산매각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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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법인을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본점 주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는 경우 3배 중과되어 납입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Q1

「지방세법」 제28조제②항에 따르면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대상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①항에 열거되어 있다.

A1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자금 용도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Q2

외국인투자자금과 별도로 설립비용을 송금받아 사용하고 설립등기가 종료되면 모회사에 반환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A2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를 선정할 때 한국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동일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Q3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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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외국인투자비율이 40%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지난해 토지 10,000㎡ 를 취득

하였지만 외국인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외국투자가가 한국파트너 지분을  

전량 인수하여 외국인투자비율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되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가?

Q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등’의 정의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내법인이 외국인 지분이 1/2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될 경우 ‘외국인등’에  

해당하게 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계속보유’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의 신분이 외국인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A5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Q4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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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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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PART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입지 선정에는 해당 기업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설립이 용이한 산업 단지에  

입주하거나 개별입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산업입지의 이해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



Procedure   

투자절차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입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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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별 특성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9개)
단지형 

(30개)

개별형 

(76개)

산단 7개,  

항만/공항형 6개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절차

•�시도지사 요청  

▶ 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장관 지정

•�시도지사 요청  

▶ 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지정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요청  

▶ 위원회 심의  

▶ 산업부장관 지정

입주자격
•국내복귀기업

•외투기업

•�국내복귀

기업

•외투기업

* �외투비율 

30%,  

1억 원

*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사업,  

첨단제조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외투기업&

업종별  

최소 금액

투자(조세

감면 요건과 

동일)

•�제조업:  

3천만$

•�물류업:  

1천만$

•�관광업:  

2천만$

•�R&D:  

2백만$

& 연구원 

10인 

고용

•국내 제조업

* �수출액 50%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40%)

•외투 제조업

* 수출액 30%

•도매업

* 수출입액 50%

•물류업

* 사업지원 업종

조

세

감

면

대 

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 

방 

세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비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을 따름 

*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 가능(취득세, 재산세 등)

관 

세

•�수입자본재 5년간 

100%

• �수입자본재 5년간 

100% 

* �개별형: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관세유보

입지 지원

• �국공유지 : 임대 및 

임대료 감면 

(~50년, 부지 

가액의 10% 수준, 

50~100%)

• �임대료 감면 : (부지가

액의 1%, 75~100%)

•국가-지자체 일괄매입

•�국유지 : ~50년 임대

(부지가액의 1%수준, 

50%~100%감면 )

※ �2018.12.2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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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입지 선정에는 해당 기업의 형태와 업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  

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주요 수요처와 관련 시설이 집적화된 계획입지로서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쉽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다만 국내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가 별도로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입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투자가가 영위하려는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업종별 특성이 있는 다른 계획입지, 또는 개별입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업입지의 이해1

외국투자가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유형 

산업단지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임대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유치 중점 지역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내외 투자유치 중점 지역

새만금,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첨단투자지구

연구개발, 기술, 업종별 집적지역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산업기술단지, 환경산업연구단지, 벤처기업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규제혁신 지구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입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행복도시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공장건축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운영

계획입지

개별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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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는 크게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눌 수 있다. 산업입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제조업을 예로 들면 제품생산을 위해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입지에 따라 공장설립절차 및 인허가가  

다르다.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나, 산업단지와 같이 제조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계획입지는 공장설립 기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앞서 예로  

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지를 찾았다면, 해당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토지이용제한,  

공장건축 가능여부, 환경관련 규제 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해야 한다.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절차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 www.kicox.or.kr  (2021 산업입지요람)

개별입지인가?

산업 집적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공장설립불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획입지)

(공장설립

승인)

국토계획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중소기업창업

공장인가?

창업사업

계획승인

용도지역

(구역·지구)

변경이

가능한가?

공장건축 면적이

500㎡ 이상?

공장등록

신청

공장신설승인

(제조시설

승인)

공장설립

불가

NOYES

YES YES

NO

YES

YES

NO

NO

NO

NO

YES

http://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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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산업단지의 공장 매각(처분)제한

산업단지는 산업집적을 유도하고자 실제가치보다 낮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이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 용지를 분양받고 입주한 후 단시일내에 매각 

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그 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통한 공개매각, 매수가격 

통제 등의 처분신청제도를 통해 매각 가능하다.

 개별입지와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부지를 매수한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대한민국은 산업의 생산 및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양호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산업입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의 여건,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별 부지를 

매입하고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취득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① 계획입지(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근로자 및 이용자를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하에 지정·개발한 지역으로, 기업들의 공장부지 확보를 돕고 산업의 집적을 통한 협력 

기업 및 인력 확보, 원활한 원자재·부품 공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최근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는 등 복합적인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조성 목적에 따라 입지 유형이 다양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업종 관리 방식도 

개별입지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같은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입지별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다르고, 각각의 단지별로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각 단지별 ‘관리기본 계획’에 따라 입지를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은 각 개별법을 따른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입주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산업단지가 모든 입지 유형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지역을 산업단지에 중복 또는 개별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특수목적 지역 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도 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된 입지인 외국인투자 

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이다.

1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https://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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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입지

개별입지는 계획적으로 지정·개발된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 사유로 인해 산업단지 외의 토지나 도시·주거지역 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했을 시, 

직접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제조업종의 사업을 위해 개별입지를 선택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 중  

공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국의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별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일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 �용도지역별 가능업종은 「공장입지 기준고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참조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 장점

•기반시설 등 SOC 여건 양호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 용이

•�기업 집적으로 기업 간  

정보·기술 교류 용이

•물류비 절감

•정부의 기업지원이 개별입지에 비해 원활

● 장점

•저렴한 토지 확보 가능

•적지·적소에 입지선정 가능

•�제품판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가능 소규모 입지 선택 가능

•공장부지의 처분이 용이

● 단점

•�공장 설립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나 

매각 시 별도 제한 있음

● 단점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복잡

•�산업단지에 비해 조세 감면, 금융지원, 

인센티브 부족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직접 설치

•공장 주변 환경요소 통제 곤란

개별입지산업단지

https://url.kr/7GQR1d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169,20201124)


61Procedure60 투자절차

공장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건축물 또는 공장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총칭한다. 이때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① 산업단지(계획입지) 공장설립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달리 많은 부분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고, 업종 또한 산업단지별로 제한되어 있어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동일한 행정효과가 있는 ‘입주계약신청’을  

관리기관에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5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나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10일 내 승인이 이루어진다.

입주승인 후 공장건설, 완료신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확인 및 공장 등록까지의 절차는 

개별입지의 절차와 같다.

2 … 공장설립

공장등록 

(3일)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건설

공장설립 

승인신청 

(14일)

입주기준 

확인신청 

(10일)

공장등록 

(3일)
공장건설

분양매매  

계약체결

입주계약 

체결 

(관리기관)

입주심사 

(관리기관,  

5일)

입주계약 

신청

② 개별입지 공장 설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개별입지 공장 설립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이 많아 모든 법령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시 대한민국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토 후 승인을 

받는다. 설립하려는 공장 부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청을 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제처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7일 이내로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의제처리 :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

•입주기준 확인신청

해당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공장건설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후에 토지 평탄화, 기반시설 설치, 건축 등을 시행한다.

https://url.kr/asmW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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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건설 및 기계, 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최초 신청한 것과 같이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설립 완료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을 한다.

I N F O R M A T I O N

◆제조업소

제조를 위한 건축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제조업소의 경우 공장등록은  

임의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 업종별 행정절차 이행 후 제조업 영위가 가능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장등록신청을 통해 공장등록을 완료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승인을 통해 인허가 의

제도 함께 득할 수 있다.

◆소기업

소기업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로서 제조업소에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자가 공장등록 증명

서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 증명 서류로 간주한다.

※ 관련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별입지 공장 설립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

부담금 관련법 부담금 관련법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제①항

폐기물  

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①항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물이용  

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①항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법령/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①항

기본  

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②항제1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①항

기본배출  

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①항제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①항

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제①항 분담금 「지방자치법」  제155조

교통유발  

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지하수이용  

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3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제38조제①항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⑧항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부담금 면제. 다만, 물이용부담금은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간 면제

※ 관련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④항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https://url.kr/geVt5u
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오존층보호등을위한특정물질의관리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https://url.kr/qQDe4S
https://url.kr/rMIE5y
https://www.law.go.kr/법령/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s://url.kr/u7d1x8
https://url.kr/7KboCk
https://url.kr/unjwgk
https://url.kr/bfasd5
https://www.law.go.kr/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https://www.law.go.kr/법령/지하수법
https://url.kr/dXvm6G
https://url.kr/dvFVpS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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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제한 및 예외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①항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적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0조제④항

성장관리지역 중 평택시 안에서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 포함)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일정 업종에 한한다.

※ 관련규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Factory-On(www.factoryon.go.kr) ,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 

하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공장설립 정보제공, 설립실무 안내, 공장설립 민원, 산업 

단지입주, 제증명 신청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 N  D E T A I L

I N F O R M A T I O N

◆사전입지 개발 및 관리 관련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레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https://url.kr/1xsb5B
https://www.factoryo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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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 관련 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산업단지 관리지침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환경관련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

◆조세지원

법령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2025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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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의 외국투자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 있으며, 입지는 임대 또는 분양의 형태로 지원된다. 이러한 지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입지 

지원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이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2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 부담금 면제 내용

2024년 3월 말 기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

지정 현황(개) 30 76 3

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2024년 3월 말 기준

1 … 외국인투자지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내 ‘2023 산업입지요람’ 참조

충청북도

오창, 진천산수, 충주, 음성성본

강원도

문막

월전 달성

전라남도

대불, 광양세풍

전라북도

익산부품, 국가식품

부산광역시

지사, 미음부품

경상남도

사천, 창원부품

경기도

장안1, 장안2, 당동, 오성

경상북도

구미, 구미부품, 포항부품

충청남도

천안, 인주, 천안5, 송산2,

송산2-1, 송산2-2, 아산탕정

대전광역시

대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http://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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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수준

 2024년 12월 말 기준

단지명
임대료

(원/㎡-월)
단지명

임대료

(원/㎡-월)
단지명

임대료

(원/㎡-월)

천안(충남) 336 달성(대구) 256 문막(강원) 249

대불(전남) 79 구미부품(경북) 166 진천산수(충북) 144

사천(경남) 236 오성(경기) 323 송산2(충남) 290

구미(경북) 193 포항(부품) 127 국가식품(전북) 126

오창(충북) 250 익산(부품) 103 충주(충북) 160

장안1(경기) 307 창원남문(부품) 451 송산2-1(충남) 290

인주(충남) 176 미음(부품) 494 광양세풍(전남) 248

당동(경기) 383 천안5(충남) 207 송산2-2 290

지사(부산) 469 월전(광주)
(1차) 245/

(2차) 267
대전 384

장안2(경기) 317 탕정 630 성본 202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극대화해준다.

또한 다양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도 

활용된다. 새만금은(2018.4. 경제자유구역지정 해제) 새만금 특별법으로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투자자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용지 공급 및 토지이용

계획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2 … 경제자유구역/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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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 목포항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로써 AI, 미래형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생체의료 업종 유치 계획

부산, 진해 / 김해공항, 부산신항

물동량 세계 6위의 부산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피더항과  

연계된 국내 최대 물류 거점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산업 클러스터 

및 휴양 ·레저의 중심지

울산항 / 울산공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써 수소 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유치 계획

새만금

군산산업단지 등 풍부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와 산업,  

관광을 포함한 글로벌 자유 무역의 

중심지를 지향

광양만권 / 여수공항, 광양항

태평양 기간항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수려한 자연환경, 

편리하고 신속한 생산 및 물류인프

라를 구비. 「신산업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국제무역 도시」 비전을 

지향함

지역별 경제자유구역 현황    

2024년 12월 말 기준

인천 / 인천공항, 인천항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인프라, 국제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효율성 높은 비즈니스 환경, 물류, 

의료, 교육, 첨단산업 등 발달

충북 / 청주공항

중부 내륙권역에 위치하여 전국  

최단접근성 확보. 차세대 전략  

산업인 태양광, 반도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IT, BT융복합  

산업의 중추이며, 동북아 항공  

정비 산업의 허브를 지향

동해안권 / 양양공항, 동해항

비철금속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개최지.

국내 최대 비철금속 클러스터, 녹색 

소재산업, 국제물류·비즈니스단지를  

비롯, 사계절 명품 해양 관광의  

중심지

대구경북 / 대구공항

국내 최대 자동차부품, IT / SW  

산업 및 의료, 철강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풍부한 인적자원을 자랑

경기 / 평택

환황해권 중앙에 위치하며 국제협

력의 거점으로서, 평택항을 관문

으로 대중국 수출입 전진 기지 및 

지식 창조형경제특구로 개발됨.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클러스터를 

지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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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지식산업·국내 복귀기업· 수출입도매 

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써 이전 3년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기업 등에게 주어진다. 기타 하역운송 등 서비스 업체와 공공기관 등 제반자격 등이 있다.

※ 관련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I N  D E T A I L

입지PART 5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특별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및 임대료 감면, 지원시설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관세유보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수출입 활동에 유리하다.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3 … 자유무역지역

* 출처 : 산업연구원, 「외국인투자 유치 경제특구의 내실화 방안 연구」, 2013

해외 국내
자유무역지역 
(비관세지역)

생산 및 물류기능 

(제조업, 물류업)

(생산, 하역, 운송, 보관, 전시, 무역)

국내지역 물품반입  

수입간주(수입통관)

국내물품반입  

수출간주(관세환급)

반입 관세면제

(재)수출 환적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2023년 1분기(단위 : 천㎢)

 공항형   항만형   산업단지형

인천국제공항 | 3,459

인천항 | 1,964

평·당진항 | 1,429

김제 | 991

대불 | 1,838

군산 | 1,256

율촌 | 344 광양항 | 9,020 마산 | 957

부산항 | 12,195

울산 | 819

포항항 | 1,142

동해 | 248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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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유치 중점 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이외에도 새만금, 기업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첨단투자지구는 외국투자가를 

포함한 국내외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법으로 지정되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

② 연구개발, 기술, 업종별 집적지역

연구개발·기술·업종별로 산업단지와 중복 또는 개별적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어,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해당 특구지역 내 산업용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업과 특화, 연계산업도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단지의 운영 및 관리는 각각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준해 이루어지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단지가 있다면 사전에 해당 지역의 입주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

구분 지정 지역 관련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신서혁신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산도금협동화단지 등  

45개 지역(‘22년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뿌리산업특화단지
안산도금협동화단지 등

33개 지역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강릉 등 31개  

물류단지 운영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 중 대표적인 종류만 나열하였음

3 … 기타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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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PA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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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PART 6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무사증국가의 국민이 입국할 때에도  

무단 입·출국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사증국가의 국민의 경우에도 국경이나 공항, 

항구 등에서 출입국심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입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또한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국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KOTRA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출입국 우대 제도













Procedure   

투자절차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비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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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2.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인정 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3.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하는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입국1

국내 체류
공항입국심사 

(확인)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가 국민/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 해당”

국내 체류
공항 

입국심사

재외 

공관에서 

사증발급

출입국·외국 

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인정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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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

재외공관

출국심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및  

시·군·구·읍·면·동의 장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 관서

외국인등록증발급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 센터

자녀출생신고(90일 이내)

15일 이내 신고

15일 이내 전입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신청

외국인에게

전달

사증발급

신청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지 변경

입국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부여

재입국허가

출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동일계열

내에서 근무지

변경·추가

사전허가 항목 

90일 이내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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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차

사증발급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은 사증을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는 방법, 단기방문사증 보유자 또는 사증면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입국 후 출입국심사를  

통해 체류자격과 기간을 부여받는 방법, 그리고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② 사증발급 방법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재외공관장 사증발급 범위 : 법무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사증을 발급)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내초청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증서 또는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받는다.  

후자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 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 사증을 발급받는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 3개월

1 … 사증발급

한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 관할·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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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기존에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3 … 체류자격 변경

I N F O R M A T I O N

①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전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③ 체류와 관련한 외국인 본인 신청 의무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본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가사, 업무상 사정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외국인

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에도 외국인 본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해외체류하면서 여권을 공수하여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대리인 신청 제한 및 허가 취소 등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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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처 변경

외국인이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근무처변경 및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해당자- 

법무부 고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②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위반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될 수 있다.

③ 체류지 변경

등록외국인이 그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주의 신고의무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 해당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 변경 시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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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번없이 1345

사증과 각종 체류허가에 대한 내용 안내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사증 및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체류민원방문 예약 등의 서비스 제공

체류자격별 사증신청5

① 발급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 또는 산업  

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자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게 발급된다.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으로부터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직원들도 파견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하며 파견명령서 상 파견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을 해외에서 들여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필수전문인력은 경영·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기술자이며 국내에서 일반적 

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 기업투자(D-8) 사증

체류외국인의 민원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는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날짜와 시간을 예약한 후 예약 접수증을 

소지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긴 대기 없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4

외국투자가의 사증 및 체류 관련 편의를 위하여 KOTRA에서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파견되어, 체류지 관할 구역제한 없이 

기업투자(D-8)자격 해당자 및 그의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

허가, 한국출생 자녀의 체류자격부여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

하고 있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투자지원센터(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함)에서도 외국투자가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 등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의 체류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KOTRA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3

https://www.hikorea.go.kr/Mai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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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전문인력 범위

•임원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임원은 서비스의 실질

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상급관리자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 지휘 /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피감독자가 전문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전문가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신청기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I N  D E T A I L

② 국내에선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단체관광이나 순수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자, 단기방문(C-3)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일부  

국가의 국민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관광목적으로 개별입국한 자,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관광

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일부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영국)의 국민 등의 경우는 국내에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

③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전문인력 등 기업투자

(D-8) 자격 요건을 갖춘 체류 외국인이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투자(D-8) 

사증을 받거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

④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는 체류자격변경서류와 유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 운영실적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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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시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본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직전 근무지)발행, 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본사 또는 해외 현지법인(직전 근무지) 발행)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 자격증(기술자), 경력증명서, 조직도, 학위증 등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중에서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근로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포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자금도입 입증서류_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  

자금 도입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법인의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체류지 입증서류 사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통장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 사업장 사진(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 관련 국적국서류(필요시 징구)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_해당국 세관이나 관련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외화타발송금 거래 명세서(송금한 

경우) 또는 세관신고서(휴대반입한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류(기존실적이 있는 경우)_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부내역증명, 투자자금 사용내역 및 입증서류_물품구매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모든 서류는 업종과 투자금액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1&data_ty_cd=A&atfile_sn=1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1&data_ty_cd=A&atfile_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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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며 동반하는  

가족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동반가족의 

여권 유효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부여).

2 … 동반(F-3) 사증

사증신청 시 유의사항

자료제출 시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증 및 체류심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I N  D E T A I L

필요서류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초중고 재학여부신고서(만6세이상 

만18세이하) / 재학증명서

•수수료(자격변경 10만 원 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 5천원(현금))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

•�통합신청서 1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 / 여권 / 여권용 사진 1매 / 외국인 

등록증 / 결핵 검사 의무화 대상국 국민의 경우 결핵검진표(보건소발급 확인서) / 기업투자

(D-8) 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 초중고 재학여부

신고서(만6세이상 만18세이하) / 재학증명서

•수수료(연장수수료 6만 원)

※ 모든 서류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1&data_ty_cd=A&atfile_sn=1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1&data_ty_cd=A&atfile_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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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체류자격의 종류 중 기업투자(D-8)

구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기업 

투자

(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업(법인은 제외한다)에 투자한 

사람 및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 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 출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참고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

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

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변경, 외국인

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입국 우대 제도6

투자사증(D-8)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면제 항목 : 외국인등록증발급(3만 5천원), 체류기간연장허가(6만 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 원), 재입국허가(3~5만 원)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수수료(12만 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수수료(2천 원)는 면제되지 않는다.

1 … D-8 사증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본사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의 경영진에 대하여 

출입국 전용심사대(Fast track) 이용, 보안 검색 전용 창구 이용 등이 가능한 출입국우대카드

(Immigration Priority Card)를 발급하고 있다.

2 … 출입국 우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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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요건

구분 외국인투자금액(신고기준)

제조업 미화 15백만 달러 이상

금융, 보험 미화 50백만 달러 이상

도소매, 운송, 창고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타 미화 10백만 달러 이상

연구개발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산업

 �출입국우대카드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할 때 외국인투자금액은 당초 신고금액의 50% 이상이 도착하여야 한다.

신청 및 문의처 :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 02-3497-1741

기존 기술창업 비자(D-8-4)

①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 학사로서, 

OASIS 프로그램 80점 이상 득점* 및 

필수항목 1개 이상 충족

* 지식재산권 보유·출원, 투자유치 등

②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20 선정

③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3천만원 이상)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 후 중기부 추천서 발급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Start-up Korea Special Visa) 신설

(대상)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 인재

(주요내용)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 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

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

•창업비자 발급요건

(발급절차) K 스타트업 포털 또는 GSC 홈페이지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 민간위원

회의 사업성 및 혁신성 평가 → 중기부에서 특별비자 추천서 발급 →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방문하여 비자 신청 → 법무부 심사 및 최종 발급

비자 관련 2025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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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사증과 체류자격의 차이는?

Q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머물면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지위로서, 출입국관리

법에 따라 체류자격에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총 37개의 체류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VISA와 체류자격은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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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역

현금지원

R&D센터 특례

경영지원

인센티브
➊

➋

➌

➍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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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PART 1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재산세·관세·부가가치세등을 감면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 및 절차

감면혜택





Incentive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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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절차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의한다.

구분(관련 규정)
투자요건 등

대상사업 투자금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

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동법 시

행 규칙 별표14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운영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①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 

지역(개별형) 입주 기업으로 감면

제조업 등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SOC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공동사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1 … 대상

조세감면PART 1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적용대상 조세감면내용 관련규정

외국인투자기업

취득·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3 제①, ②항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감면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적용가능 (20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https://url.kr/pS3HYk
https://url.kr/ljvbVx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https://url.kr/LRmDUV
https://url.kr/LtMbWE
https://url.kr/LtMbWE
https://url.kr/LtM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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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관련 규정)
투자요건 등

대상사업 투자금액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제조업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R&D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①항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조업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①항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조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R&D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①항제2,5호

제조업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https://www.law.go.kr/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https://url.kr/nabLfB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https://url.kr/gKcvPU
https://url.kr/gKcvPU
https://www.law.go.kr/법령/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https://url.kr/t16X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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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구분 분야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전기구동차

지능정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IT 융합,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스마트물류

차세대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보안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반도체 등 소재·부품,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3D프린팅, AR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5G 및 6G 이동통신, UHD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 농수산·식품, 바이오 화학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발전시스템, 원자력, 오염방지·자원순환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초경량 금속, 하이퍼 플라스틱, 구리합금, 특수강,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희소금속·소재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안전로봇, 의료 및 생활 로봇, 로봇공통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첨단소재, 첨단부품, 첨단장비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방위산업 방산장비, 전투지원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조세 관련 2025년 참고사항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내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 3개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성장·

원천기술

14개 분야* 270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

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 �기술추가 : 수소(2개), 에너지효율·수송(1개)

② 현행기술 범위 확대 : 첨단소부장(2개), 탄소중립(1개)

②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탄소중립 분야 기술 확대

추가된 분야 세부기술 확대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3개)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첨단소부장

(2개)

첨단 장비 설계·제조 기술 → 국제 

기준 반영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탄소중립

(1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https://url.kr/8Vp9vR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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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⑥항

신청서 제출처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이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신고와 조세감면 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수탁은행) 및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2017.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5조제②항

신청기한은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2 … 절차

조세감면 신청절차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선택사항) 기획재정부

조세감면 신청 기획재정부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수탁기관

(외국환은행 및 KOTRA)

조세감면 여부 결정
기획재정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조세감면 여부 통보 기획재정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url.kr/pyjwbA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2017-10,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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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조세감면신청 또는 내용변경신청 시

•�신고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별지제2호의2서식  :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0호서식  :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에 따른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각각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투자가가 투자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이전에 조세감면대상사업 여부 

확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효력은 조세감면의 대상 기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신고 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⑦항

②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주무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③ 비감면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한다.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⑧항,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①~⑥항

조세감면(조세감면내용 변경,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2017.4.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

I N  D E T A I L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2&data_ty_cd=A&atfile_sn=3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9&data_ty_cd=A&atfile_sn=1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2&data_ty_cd=A&atfile_sn=1
https://url.kr/aWZLvF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2017-10,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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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시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1호서식  :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2에 따른 제출 서류

※ 각각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성장동력산업 조세감면 신청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YES NO

1. �신청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의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조세감면신청서의 조세감면 신청내용에 정확히 작성)

ex)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2)지능정보 

가.인공지능 분야 중 3)시각이해 기술에 해당

 

2.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기술임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특허권, 공인기관의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및 기술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3. 신청기술에 대한 설명서 제출

① 기술의 핵심부분을 요약한 요약본(1~2p) 제출  

② 기술의 특성 및 구체적 설명자료 제출  

③ 기술로 영위하려는 사업의 범위 기재  

4. �신청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①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업에 한함) 등의 설명자료 제출  

② 신청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는 공장 위치 등을 증명하는자료  

5. 신성장동력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하, 감면관련 사업)이 있는지 여부

•�감면대상 사업과 감면관련 사업의 생산방식 및 공정표 등의 자료 제출

6.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제출  

7. 영어 등 외국어로 된 주요 증빙자료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 

Check List

* 출처 : 기획재정부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3&data_ty_cd=A&atfile_sn=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2017-10,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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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내용 :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구분 사업 기간 및 감면비율

취득세 및  

재산세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또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과세표준에서 공제)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입주기업 및  

사업자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①항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의한 상기감면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감면혜택2

조세감면PART 1

1 … 취득세 및 재산세감면

예외 :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사업개시일 전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기산일을 ‘사업개시일’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여 상기 기간 및 비율만큼 감면받는다.

※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②항

I N  D E T A I L

https://url.kr/sctb92
https://url.kr/hdNm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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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사업에 필요한 아래의 자본재 중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① 신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간

자본재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장 신청하여 2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총 7년).

③ 제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필요서류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시

•�신청서 1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3호서식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외국인투자)

•해당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조세감면결정서) 1부

•�대외지급수단 등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자본재의 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4&data_ty_cd=A&atfile_sn=1
https://url.kr/pyjw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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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별 관세 및 지방세 감면의 추징범위

추징사유 대상 조세 추징범위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말소일·폐업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급하여 3년 내 감면세액중 양도 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

취득세, 재산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x 주식 등의 양도비율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 

(고용관련 조세감면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기준 요건에  

미달할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외국인투자 신고 후 5년 

(고용관련 조세감면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고용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신고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추징세액=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전

5년 이내 감면한 세액 x 주식 등  

미달비율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8, 9

④ 감면세액의 추징 및 배제

감면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세무서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된 관세 및 지방세를 추징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 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⑤항, 동법 시행령제116조의10제②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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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공해 온 법인·소득세 감면제도를 2018년 말 폐지하였으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은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법인·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 결정된 기업은 2019년 이후라도 결정된 감면기간은 보장하고 있다.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2026.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 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 인정하는 지역본부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까지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④ 과세특례 적용방법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3 … 외국인 우수인력 세제지원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5&data_ty_cd=A&atfile_sn=1
https://url.kr/8Vp9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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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100% 감면

‘25.12.31. 이전 창업한 경우

구분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5년간 50%

‘26.1.1. 이후 창업한 경우

구분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외)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창업중소기업 - 5년간 25% 5년간 50%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50% 5년간 75%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5년간 50%

1)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당시 최대주주인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 인천 및 경기도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4 … 내·외국인 동일 적용 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 적용대상

1.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2.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행정사무만을 담당하는 자는 제외)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이공계분야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이상 연구개발 경험 , 근로제공 기업과 

특수관계 아닌자

적용기한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K-Tech Pass 소지자)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I N  D E T A I L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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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의 5~30% 감면(한도 1억원)

구분 규모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수도권 외

도소매업, 의료업
소기업 10%

중기업 - 5%

일반적인 감면업종
소기업 20% 30%

중기업 - 15%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외 기업은 중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 3 참조)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③ 통합투자세액공제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차량 등 제외)에서 투자한 금액에 아래의 공제율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구분 일반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본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10% 5% 1%
12% 6% 3%

25% 15% 15%

추가공제율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  

기본공제금액 2배한도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71개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①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신설

현행 개정안

국가  

전략기술

7개 분야* 66개 기술

*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 �기술추가 :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디스플레이(2개), 

수소(1개)

② 현행기술 범위 확대 : 반도체(4개), 바이오(1개)

조세 관련 2025년 참고사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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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재료비, 인건비(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사무 등 범용소프트웨어 제외), R&D용 시설 임차료,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디자인 개발지도비, 

특허 조사·분석비, 클라우드 이용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 25 30~40 40~50

중견 8
20~30 30~40

대 최대 2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

⑤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400~1,550만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복귀자가 있는 경우 해당인원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기본공제) 고용 증가인원 수 × 공제액

구분

공제규모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지방

일반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동법시행령 제26조의 7

조세감면PART 1

(단위 : 만원)

②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 추가

추가된 분야 세부기술 확대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반도체

(4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 → HBM 등 추가

이차전지

(1개)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 전력관리반도체(PMIC) 추가

디스플레이

(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 

기술 → UWB(Ultra Wide Band) 추가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

패키징 기술 → HDR(High Dynamic 

Range) 추가

수소 (1개) 수소 처리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 바이오 (1개)
바이오의약품 소재 기술 → Buffer 

소재 추가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2

https://url.kr/qnjufb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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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전환·복귀 인원 수 × 공제액 (중소·중견기업만 지원)

구분
공제규모

중소기업(1년간) 중견기업(1년간)

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복귀자
1,300 900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023.0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2024.12.31.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⑥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 이전 제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의 100%, 그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중소기업 외의 기업은 감면한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③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동법 시행령 제99조의8

⑦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세액 감면

지원구분 감면요건 관련규정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9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금융중심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단위 : 만원)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url.kr/LtM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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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1. 업종기준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2.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3. 독립성 기준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일 것(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포함)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혹은 기준 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코스피 •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일 경우 7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의 정의

중견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아닐 것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을 것

-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국내총생산의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

(외국법인 포함)이 해당기업의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4

조세감면PART 1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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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PART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서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으로 외국인투자

지역의 지정·개발·고시·관리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지역의 종류는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이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고시)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주요건 충족을 위한 외국인투자금액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5년이상의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인정

하고 있으며, 기존주 취득이나 우회투자에 의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





Incentive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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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의 업종으로, 각 지역별 입주허용 업종은 관리기본

계획에서 정한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산업발전법」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유통산업발전법」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1 … 입주대상업종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 비율이 30％(단,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은 50%) 

이상으로 입주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여야 한다. 아울러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거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2 … 입주자격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최소 12% 이상)을 적용하고, 업체별 임대면적의 

한도는 공장부지가액의 1배 이상이어야 한다. 즉, 입주한도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면적 크기에 따라 투자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3 … 입주한도

연간 임대료는 당해 투자지역 취득가액(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 면적에 미달 

하는 입주기업”,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

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가액의 5%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입주기업은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외국인투자지역PART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임대기간은 매 10년 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부지를 제공하며 투자 

내용에 따라 임대료 및 조세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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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은 외국투자가가 납입을 완료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시점은 임대료 납부 고지 전 1개월을 적용한다.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이상

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 이상으로 임대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 감면

감면율 사업
조건

비고
투자금 상시근로자 수

0% 입주기업
정상 임대료 

(취득가액의 1%)
- -

75%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

미화 250만 달러 이상 70-150명 미만 -

90% 제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150-200명 미만 -

100%

제조업
미화 500만 달러 -

소재부품

단지입주기업

미화 250만 달러 이상 200명 이상 -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미화 100만 달러 이상 - -

※ 감면율은 정상임대료에서 감면되는 비율, 현실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 (국·공유 재산 임대)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5 …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이 없는 협력 

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 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

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6 … 협력업체 입주제도

공장시설(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 

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1 … 지정기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2

외국투자가의 희망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입지지원이다.

https://url.kr/z3K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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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하면서 공장시설(사업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 지정된다.

금액기준 업종기준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사업(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 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만배후

단지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

하는 물류산업,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로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시 외국인투자금액 중 지정 전에 납입 완료된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개별투자지역 지정 희망지역의 부동산 

구입 등 외국인투자 지역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에는 당해 외국

투자가들 간에 투자계획의 실행과 이행의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 지정요건

시·도지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 지정신청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임대료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결정한 경우,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입주면적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로 한다.

4 … 임대료 및 입주한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투자계획 및 지정고시 등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로 변경 고시 할 수 있다.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 내 '2023 산업입지요람' 참조

5 … 지정변경

외국인투자지역PART 2

https://url.kr/z3KLtg
http://www.kico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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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 재원조달계획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관리기관 / 개발사업의 시행자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지제2호서식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⑥항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 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내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1 … 지정절차

신규 및 추가 지정지역(부지) 또는 건물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신고된 입주수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건물 포함)에 대해 일정 

공간을 선지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지정면적 대비 30%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2 … 지정요건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지식서비스 산업(「산업발전법」), 문화

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카지노사업은 제외)

3 … 입주대상 업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3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는 달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연구

시설 등 서비스업종으로서 지역 및 건물에 대한 입주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6&data_ty_cd=A&atfile_sn=1
https://url.kr/z3KLtg
https://url.kr/6Avp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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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지인 경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업은 50년), 

임대건물인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동일 

기간 범위 내에서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5 … 임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건물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임대료의 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단, 기준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6 … 건물임대료 보조

입주자격은 외국인투자지분율 30% 이상(외국인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입주 계약 

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에 한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별 최소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구분 고용기준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연구개발업 연구전담인력 5인 이상

임차면적에 해당하는 부지 또는

건물가액의 100% 이상 투자

금융 및 보험업

15인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업 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산업

회사본부 10인 이상

•�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월 「소득세법」 에 의한 근로소득을 납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관광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중 물류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기준 이상의 투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별표3, 별표4

4 … 입주요건

•기회발전특구 – 비수도권 별도 쿼터 지정을 통한 패키지 지원

- �비수도권 외투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하여 세재 및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성 등 

패키지 지원

-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미적용

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

* [광역시] 4.95km2 (150만평) / [도] 6.6km2 (200만평)

** �예) A지자체는 旣지정된 외투기업 면적(10만평)만큼 추가로 기회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고, 향후 외투기업 유치시 

기회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면적상한 적용 예외

입지 관련 2025년 참고사항

https://url.kr/6Avp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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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관련 2025년 참고사항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 유성구(방산)
*조건부 지정

- 유성구(바이오)

대전광역시

- 광산구(자동차부품)

- 북구(AI데이터센터 등)

광주광역시

- 진천(이차전지소재)

- 제천(식품·자동차부품)

- 보은(반도체 관련)

- 음성(반도체)

충청북도

- 포항(이차전지소재)

- 구미

(반도체·이차전지·방산)

- 상주(이차전지소재)

- 안동(바이오)

경상북도

- 울주군

(이차전지(소재)·석유

화학 등)

- 남구·북구(전기차 등)

- 남구

(LMG저장탱크 등)

울산광역시

- 달성군

(이차전지소재·전기차부품)

- 북구(전기차·로봇부품)

- 수성구

(데이터센터·ICT/SW)

대구광역시

- 동구·남구(금융)

부산광역시

- 강릉(의약품 등)

- 원주(배터리모듈 등)

- 영월(광물)

- 동해(수소 등)

- 삼척(수소 등)

- 홍천(의약품 등)

강원특별자치도

- 연서면

(의약품·자동차부품 등)

- 집현동

(ICT/SW·로봇 등)

- 전동면(의약품 등)

세종특별자치시

- 보령(수소·식품) 

*일부 조건부 지정

- 예산(바이오의약품 등)

- 서산(석유화학 등)

- 논산(방산)

- 부여(이차전지 관련)

충청남도

- 김제

(자동차부품·특장차)

- 전주(탄소섬유)

- 익산·정읍

(동물용의약품·건강기

능식품)

전북특별자치도

- 서귀포(우주항공)

제주특별자치도

- 광양만권

(이차전지소재)

- 여수(LMG터미널·수소)

- 해남(데이터센터단지) 

*조건부 지정

- �목포·해남 

(해상풍력터빈 등)

- 순천(문화콘텐츠)

전라남도

- 고성(해상풍력 구조물)

경상남도



109Incentive108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PART 2

•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패키지

대분류 중분류 주요 내용

세제지원

소득·법인세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

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재산세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공장 신·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상속세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이자·배당소득세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

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기회발전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재정지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5%p 가산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100% 면제

정주여건  

개선

주택 특별공급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  

어린이집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기타 규제특례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 개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주택 특별공급 등의 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국회 통과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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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외국인투자 합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외국투자가의 투자없이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증자를 하게 되어 외국인투자지분율이 30%에 못 미칠 경우 입주 자격 미준수로 인한 

현실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Q1

입주기업이 사업계획 이행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율 10% 이상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A1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투자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얼마인가?

Q2

단지형 및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이 되는 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단한다. 

단.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외국인투자금액, 건물건축면적, 최소

고용인원 등)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A2

장기차관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입주한도를 충족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차입금

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계속하여 입주가 가능한가? 또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가?

Q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장기차관의 만기 상환은 가능하나,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입주

한도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현실임대료인 취득가액의 5%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 단지형 외국인지역 지정 현황 : 입지별특성 참조 (p.55)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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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Q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지원 혜택은 없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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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PART 3

현금지원이란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 또는 소재부품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R&D센터 또는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기업 등 국가 경제에 기여가 큰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심사 및 협상을 거쳐 사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지원항목

현금지원 신청 절차







Incentive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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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절차

KOTRA 투자거점무역관, Invest KOREA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투자 

유치과)에 신청서 등을 제출한다. Invest KOREA의 투자협력지원팀과 프로젝트매니저는 요건충족

여부, 신청 및 심사절차 등을 상담·지원한다.

절차 주체 세부 내용

1. 현금지원 신청

[신청] 투자가(기업)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KOTRA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

협상담당자 지정

프로젝트매니저 지정 및 신청지원

2. 심사

사전평가위원회

(미처분이익잉여금재투자  

한정) 및 평가위원회

사전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7. 사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KOTRA

투자 및 고용실적 점검,

현금지원금 이행내역 검토

6. 계약체결
계약체결 후 현금지원금 지급

(일시·분할지급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투자가

건의서 작성 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 기획재정부

4. 건의서 작성

3. 한도 산정
한도산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한도산정위원회

현금지원여부 결정5. 심의·의결 외국인투자위원회

필요서류

현금지원 신청 시

•�신청서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의3서식  )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신청인의 재무제표 (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도 포함)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해당 확인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신고한 경우)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해당 의견서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3&data_ty_cd=A&atfile_sn=1
https://www.law.go.kr/행정규칙/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2024-130,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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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 공정기술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①항제1호에 따른 산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1 … 신성장동력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증설

※ �관련규정 : 「산업발전법」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6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

2 … 첨단기술

섬유, 펄프, 화학, 의약,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등

※ �관련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조 및 별표1, 시행 규칙 별표1

3 … 소재·부품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④항. 별표2

4 … 고용창출

신성장동력기술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장비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전담 

인력 5명 이상(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의 상시 고용

규모로 연구시설 신·증설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①항제5호

5 … R&D센터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의 해외법인의 생산·판매·물류·인사 등 핵심기능의 지원·조정을 하는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해외모기업 매출액 3조 원 이상, 외국인투자지분율 50% 이상, 핵심기능별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6 … 지역본부

지원대상1

신주취득 방식(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도 포함)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장기차관에 의한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https://url.kr/rJfmcS
https://www.law.go.kr/법령/산업발전법
https://url.kr/6W4m5R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1945&efYd=20231221#0000
https://url.kr/dlsOWB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https://url.kr/9jYe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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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협력권 산업에 해당

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

7 … 지역경제발전

기존 공장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동력산업기술 관련 사업시설, 첨단기술 및 제품 

관련 사업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로서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⑤항제4호

8 … 첨단산업 전환

지원항목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②항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금 분담비율

항목
수도권 

(국가:지자체)

비수도권 

(국가:지자체)

기회발전특구

(국가:지자체)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시설의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30:70 70:30 80:2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50

※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10%p,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20%p 국가분담율 상향 가능(단, 국가분담율 

최대 한도는 80%)

현금지원 신청 절차3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현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1 … 신청서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297#0000
https://url.kr/z3KLtg
https://url.kr/z3K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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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술·재무·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2 … 지원여부 심사

협상관계자 및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이외의 투자 

가능성,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의 질, 입지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3 … 지원한도 평가

필요서류

현금지원 신청 시

•�투자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①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② 총 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③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④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 및 집행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⑤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⑥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⑦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⑧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⑨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⑩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기업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 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⑪ 한국을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한국과 대체투자국 비교 시 장·단점 포함)

⑫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 

자재조달선 및 제품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 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⑬ 기타 필요한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 현금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6조 제③항, 별지제1호 서식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3&data_ty_cd=A&atfile_sn=1
https://url.kr/bHt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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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이후에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4 … 협상 및 지원금 결정

현금지원금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약체결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

지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

하면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 지급방법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은 계약당사자로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등 관련법령을 현금지원 계약서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6 … 계약체결

1. 사후관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계약기간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 연구개발등의 이행여부를 매년 점검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 연도의 사용 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책무

신청인은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자산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복구 및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 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2호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보고서  ,제3호서식 현금지원금 

실적보고서 양식  참조

•�자산을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I N  D E T A I L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7&data_ty_cd=A&atfile_sn=1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78&data_ty_cd=A&atfile_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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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연구개발분야는 결산보고서 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 제2조 제①항 제4호 라목(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따라 

현금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은 현금지원 계약체결 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

받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설정해야 한다.

3. 지원금 감액 또는 환수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한다.

I N F O R M A T I O N

◆Invest KOREA 투자협력지원팀의 역할

구분 내용

상담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현금지원제도와 관련된 

지원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상담·지원한다.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

외국투자가는 현금지원을 신청하기 전·후에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 또는 협상을 산업통상 

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상담당자를 지정

하여 통보하고, KOTRA는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신청인을 지원한다.

평가 및 심사
현금지원의 평가 및 한도산정을 위하여 사전평가위원회(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평가 

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현금지원계약서 작성 시 검토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 현금지원 계약기간동안의 투자 및 고용이행 실적 검토, 현금지원금 집행 내역 검토 등을 수행한다.

※ 현금지원 관련 문의 02-3460-7836, 3239

◆사전심사제도

구분 내용

심사 대상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사업이거나, 외국인투자금액이 5백만달러 미만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현금지원 신청 전 현금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 KOTRA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사전심사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제출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심사 항목

KOTRA는 신청인의 기술 수준 및 기술이전 효과, 국내투자와의 차별성, 국내이외 투자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입주지역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통해 현금

지원 가능 여부 및 한도의 상·하한 산출

결과 통보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신청서류 보완 소요 기간(15일 이내)은 제외) 

신청인 및 산업부에 결과 통보

* 사전심사 결과는 현금지원 신청에 따른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사전 고지

**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이 실제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지원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 필요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4조~제17조

https://url.kr/bHt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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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부지를 임대 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Q1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등 임대 부지를 제공받는 기업도 현금지원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외국인투자지역입주 등으로 감면받은 임대료를 현금

지원 한도에 포함시키게 되어 지급받는 현금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0조제⑥항

A1

https://url.kr/bHti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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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센터 특례

PART 4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전문연구사업자



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연구개발 

활동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정부는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연구개발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부서의 

신고를 통하여 연구인력, 조세, 관세,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연구사업자 신청을 통하여 연구인력, 조세,  

금융 등 기업부설연구소와 유사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시설이 있을 경우 현금지원, 조세지원, 입지지원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 또는 연구개발 시설은 기업투자(D-8)사증을 받을 수 있다.

Incentive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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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www.rnd.or.kr)에 온라인으로 접수(先설립 後신고)

1 …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1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

* �서비스분야 : 시행령 [별표 1]의 일반 유흥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관련 분야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시행령 제2조제5호) 

•(법적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고주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절차

KOITA

사후관리

사전상담

연구소

설립

온라인신고

설립신고

등록

KOITA

신고접수

및 심사

온라인 출력

인증서

발급

•�(처리기한)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됨(신청서 보완, 문서이송,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제외)

※ 문의처 : 1379+3번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일반상담)

신고관리시스템의 자료실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다운로드 및 참조

https://url.kr/9Wjb8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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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는 2명)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국외소재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

무관하게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 인정요건

연구소 요건 충족 기준

①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산업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경우

- �자연계의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서비스 분야에 한정)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단, 3년제 전문학사인 경우 연구경력은 1년 이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가능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4대 사회보험 등으로 회사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

②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①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②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또는 이격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I N  D E T A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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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등록한 기업은 조세, 관세,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 지원 내용

③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내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사무비품(사무책상, 복사기 등) 및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 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는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서비스 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연구소/전담부서 주요지원제도 요약

구
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
부서

조
세
지
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

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30% + 최대 10%[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2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해당기술법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참조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 

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40% + 최대 10%[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30% + 최대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해당기술법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2]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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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
부서

조
세
지
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10%(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15-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본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액 x (1-10%)] + 추가공제

(해당연도 설비투자 금액 - 3년 연평균 투자액) x 3%]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 35-50%, 과밀

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대상기술이

라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각각 10% 추가

공제 가능

◯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관
세
지
원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

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

인
력
지
원

전문연구요원제도 

(방역법 제36조)

<병무청>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

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확보 (중견

기업 5인이상, 중소·벤처 2인, 창업기업 1인 이상)

◯ X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

자
금
지
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 

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우수기업연구소육성

(ATC+)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사업

신청자격 부여)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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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도명 제도개관 연구소
전담
부서

기
타
지
원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전산지 전용 추천

(산지관리법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해 산지관리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

우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 X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

지표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기간제법 제4조)

<고용노동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인정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 

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 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원제도는 법률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전문연구사업자2

① 전문연구사업자 정의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 

1항에 따라 신고한 자

연구산업

구분 신고요건

주문연구산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시험·검사 및 분석, 설계·해석, SW·솔루션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관리산업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

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 R&D사업·과제 기획, 기술이전·거래 지원, IP 취득·관리·활용 지원 등

연구장비산업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

유지·보수하는 산업

*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개발업,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등

연구재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 연구용 유기·무기·바이오 물질(시약 포함), 연구용 기구 및 소모성 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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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제도취지) 연구산업은 국가 R&D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R&D 기반산업으로 연구산업

기업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효율성 향상과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역량 있는 전문연구사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연구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적

•(법적 근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신고주체)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운영기관) 한국연구산업협회

1 … 신고방법

•�한국연구산업협회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regist.rndia.or.kr)에서 신청하고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 임

※ 문의처 (한국연구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무교동) TEL 02-779-9070/9071

이메일 : rndia@rndia.or.kr / 홈페이지 : www.rndia.or.kr 

신고절차

전문연구
사업자

신고서
작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고서
발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현지 확인
(필요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고서 접수
및 심사

전문연구
사업자

신고서
제출

보완요청

http://www.rnd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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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신고서(별지 제1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 개요(별지 제2호) -

③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전문인력 재직 증명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④ 연구기자재 명세서(별지 제4호) 연구기자재 증빙 사진(주문연구만 해당)

⑤ 사업 명세서(별지 제5호)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연구산업 매출 및 실적 증빙 계약서(협약서)

연구장비·재료 자체 개발 입증서류

(지재권,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 등)

(연구장비·연구재료에 한함)

연구산업 업종별 신고요건

업종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 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 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교
*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됨.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

•�업종별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및 매출액 요건이 다르며 동일 업종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2 … 신고요건

* �연구시설 기준 :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공간은 제외)과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갖출 것

*별지 제1~5호 서식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서식 1~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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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기준(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해당 주문연구산업, 연구관리산업, 연구장비산업, 연구재료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대표자는 제외,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의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연구관리업에만 해당)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3 … 지원 내용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연구사업

•�우주기술 개발사업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핵융합·가속기연구

지원사업

•�정보통신방송연구

개발사업

•�산업기술 개발사업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촉

진사업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

술개발사업

•�ESP(기술전문기업)

•�건설기술  

연구사업

•플랜트 연구사업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

•�철도기술  

연구사업

•�항공안전기술 

연구사업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첨단생산 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연구산업의 구분과 세부업종

구분 세부업종 구분 세부업종

주문 

연구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연구

장비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개발업

융합 연구개발업 물리적측정장비 개발업

시험·검사 및 분석업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연구

장비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 관리업

연구

재료

연구용 물질·시약 개발업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실 안전관리업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 �「이공계지원법」에 따른 시험·분석업(물질성분검사업, 구출물 및 제품검사업)은 연구개발지원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연구산업진흥법」에서는 주문연구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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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부처는 관계법령 입법예고시 반영예정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

•�(갱신신고 대상)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 전문연구

사업자

•(갱신신고 유효기간)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부터 3년

•(갱신신고 방법)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신청

•(갱신절차 및 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보완요청기간 불산입)

4 … 갱신신고

갱신절차

전문연구
사업자

갱신신고서
작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고증
발급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현지 확인
(필요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갱신신고서  
접수 및 심사

전문연구
사업자

갱신신고서
제출

보완요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첨부서류

① 갱신신고서(별지 제8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 개요(별지 제2호) -

③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별지 제3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전문인력 재직 증명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④ 연구기자재 명세서(별지 제4호) 연구기자재 증빙 사진

⑤ 사업 명세서(별지 제5호)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매출장,  

연구산업 매출 및 실적 증빙 계약서(협약서)

연구장비·재료 자체 개발 입증서류

(지재권, 정부 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 등)

(연구장비·연구재료에 한함)

* 별지 서식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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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R&D사업 참여시 소속 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

•전문연구사업자는 소속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구과제계획서에 현금계상하여 지급가능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② 국가 R&D 사업 참여시 연구간접비를 직접비의 10%까지 인정

③ 조세지원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④ 연구인력 지원제도

•전문연구요원 지원(병역특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개발업”에 대하여 신규 채용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병역의무를 면제

⑤ 금융지원

•기술보증제도, 기술평가 제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발급 또는 무혐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받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I N  D E T A I L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0317,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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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팅1

KOTRA가 운영하는 IKP(Invest KOREA Plaza)는 외국투자가 전용 인큐베이팅시설로서 초기투자

정착 지원을 위해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 행정지원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외국투자가 전용 사무실,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상담실, 피칭라운지, 수면·샤워실 등 제반시설을 

제공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제고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가 

완료된 외국투자가 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입주 1년 이내에 투자도착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은 심사를 통해 입주 가능하다.

① IKP 시설 현황

* �입주사무실 규모 : 21.82m² ~ 32.4m²(2인실), 50.24m²(5인실) 상황에 따라 크기 및 입주가능 공간은 변할 수 있다.

로비 전경 비즈니스라운지

임대사무실(2인) 임대사무실(5인)

회의실 피칭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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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KP 인큐베이팅 시설 입주

구분 주요내용

선정기준
•�외국인투자기업 : 최소 투자(신고)금액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입주조건 

등을 협의 후 내부 심사

계약기간 •�외국인투자기업 : 5년 (1년 단위로 계약)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1,153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주보증금 : 6개월 임대료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사무실 및 비즈니스센터 활용지원

•�입주 후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지원

③ 신청 절차

④ IKP 입주 상담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전화상담 : 02-3497-1003, 이메일 : ikp@kotra.or.kr

IKP

입주

임대차

계약체결

결과안내

(1-2주

소요)

IKP 입주

선정 위원회 

개최

입주신청

/접수
입주상담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지원2

① 사업개요

우수 외투기업과 국내 구직자 간의 취업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구인처)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및 잠재 외국투자가

- (구직자) 외투/외국계 취업희망 국내 구직자

② 지원 서비스

•(채용박람회) GLOBAL TALENT FAIR (외국인투자기업채용관)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해외취업지원),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가 통합

하여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글로벌 취업박람회입니다.

•일자 / 장소 : 2025.5.19.(월) - 20.(화) / 한국 서울, COEX B홀

•규모 : 약 330개사 (외투기업 180개사, 해외구인처 50개사, 외국인 채용 국내기업 100개사 등)

•주요내용

- 기업채용관 : 인사담당자와 1:1 면접 및 상담

- JOB콘서트 : 취업 특강 & 기업 채용설명회

- 1:1 취업컨설팅 : 이력서, 면접 등 취업준비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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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KOTRA x 잡코리아 외투기업 채용전용관

수시채용이 많은 외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최대 잡포털인 잡코리아(JobKOREA)와 

연계해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기간 : 연중 상시

•주소 : www.jobkorea.co.kr/theme/kotra

•규모 : 기업 약 480개사, 채용공고 약 1,400건 (‘24.9월 기준)

•참여혜택

- [공통지원] 채용전용관 홍보를 통한 구직자 유입 확대

- [개별지원] 잡코리아 유료상품(인재서칭 서비스, 핵심직무채용광고 등) 무료 제공

* 참여혜택은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첨단산업 전문인력 Meet-up Day 

국내 주요 대학교와 협업, 첨단산업 분야 외투기업의 전문인력 채용지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합니다.

•개최주기/장소 : 연 3~4회 / 전국 소재 대학교 

•주요내용

- 채용설명회 : 외투기업 소개 및 채용계획 안내 

- 채용상담회 : 외투기업-구직자 간 1:1 취업 상담 

•(홍보)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 

외투기업 취업에 관심 높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국내 구직자 

대상 외투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시행합니다.

•내용 : 우수 외투기업 방문 인터뷰, 온라인 SNS 홍보 활동 등

③ 문의처

- (유관기관) 사업협업 문의 : 02-3460-7877

- (외투기업 구인처) 사업신청 문의 : 02-3460-7383

- 이메일 : jf@kotra.or.kr

* �이메일로 기업명 및 담당자 정보(이름, 직함,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접수주시면 관련 사업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시 외투기업 채용전용관에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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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지원 레드카펫 서비스3

① 사업개요

방한투자가의 국내 체재기간 중 필요한 제반 사항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 [외국투자가]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가로서 중앙정부부처, KOTRA 해외무역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

구역청 및 주한 외국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

③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역 기본 프리미엄

입국수속지원 게이트 픽업 및 CIQ 안내 ○ ○

차량지원
인천공항 ▶ 호텔 이동 ○ ○

체재기간 전체 - ○

프로젝트매니저 수행 - 필요시 ○

투자상담주선 정부유관기관, 업계 고위인사 면담 - ○

통역지원 - 필요시 ○

산업시찰 - - 필요시

공항영송지원
호텔 ▶ 인천공항 이동 - ○

김포공항/서울역 ▶ 인천공항 이동 - ○

④ 참가비 : 무료

⑤ 선정기준

•�고도기술 보유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 대규모 고용창출 예상기업 등 적극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기업

•�MOU, 투자신고, 입지(공장)확보, M&A 계약체결 등 한국 내 투자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외국기업

* 단, 한국과 이미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한 정기 방한 투자가 또는 특정 민간기업만 방문하는 투자가는 제외

* 프리미엄 서비스의 경우, 투자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급(가급적) 이상으로 한정

⑥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 투자가 방한 지원

⑦ 문의처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02-3497-1013 / eggim74@kotra.or.kr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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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통관 및 자본재 도입

인사 ·노무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해산 및 청산

사업운영
➊

➋

➌

➍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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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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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전가격세제

조세조약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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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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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조세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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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세제도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경우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내국세가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기업은 외국투자가 등 특수 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세제와 차입금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등의 처리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주요 세금의 종류

국세

지방세

법인세(p.142) 

부가가치세(p.143) 

종합소득세(p.144) 

양도소득세(p.145) 

증권거래세(p.146) 

관세

취득세(p.147) 

등록면허세(p.147) 

재산세(p.147) 

자동차세(p.147) 

지방소득세(p.147) 

지방교육세(p.147)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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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1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 할 수 

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사·재단법인 등도 일반 법인과 같이 과세한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장소 관리가 국내에 있는 법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설립하였으므로 ‘내국법인’으로 분류된다.

신고대상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이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②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신고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초과금액의 24%)

 법인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법인세 10% 상당)가 별도로 부과된다.

1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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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총매출액x세율)

에서 매입세액(총매입액x세율)을 차감하는 형태로 과세된다.

② 사업연도 및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2기로 한다. 단, 예정신고기간이 있어 분기별 신고 의무가 있다.

1기 2기

대상기간 01.01 - 03.31 04.01 - 06.30 07.01 - 09.30 10.01 - 12.31

신고 및 
납부기간

04.01 - 04.25 07.01 - 07.25 10.01 - 10.25 익년 01.01-01.25

세율

과세표준 세율

국내매출 10%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등 0%

2 … 부가가치세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매출액의 1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잘 확인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부동산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I N  D E T A I L

③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조회 /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발급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여된다.

https://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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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개인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이 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열거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다.

② 사업연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③ 신고기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사업자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3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84만 원+(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이하 624만 원+(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06만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06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 7,406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억 8,406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5%)

 소득세 납부 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I N F O R M A T I O N

◆근로소득세(근로자)

근로소득세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여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된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근로로 받은 대가(급여, 상여)를 간이

세액표에 따라 계산 후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매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달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전년도에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한다.

② 신고기한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45Practice144 사업운영 조세제도PART 1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내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된 것 제외)

위의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상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납세소득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들은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때에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5%를 허용하고 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50조 

I N  D E T A I L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매도, 교환 혹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 책에서는 외국투자가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다루기로 한다. 내국법인의 주주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 주식양도

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세법과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한다.

① 국내세법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세법 상 과세대상이다. 다만,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기간 동안 지분 25% 미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② 조세조약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주주의 거주지국에게 과세권을 부여하고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여부는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절차

•�국내세법 상 과세대상이고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자)는 ① 주식양도가액의 10%와 ② 주식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다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방법에 따른다.

•�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과세·면제신청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2)]

4 … 양도소득세(주식 등)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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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①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양도자이며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다.

② 신고기한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또는 증권사 등)이 매월분의 증권

거래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있다. 단, 비상장주식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율

증권거래세율(비상장주식)은 0.35%이다.

5 … 증권거래세

I N F O R M A T I O N

◆국세청 업무 상담

•국세청 일반상담 : 126 (평일) 09:00-18:00

•영문상담 : 1588-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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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

세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과세함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등록 

면허세

•�취득 외 각종등기·등록 등에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등록면허세(등록분) : 등기·등록 전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까지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함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 

하는 개인분,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

으로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개인분：보통징수(납기 8.16~8.31)

•�사업소분：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8.1~8.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 

소득세

•�「소득세법」 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로 구분함

•법인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종합소득분：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다음

년도 5.1~5.31)

-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정기분

•�7월(16~31)：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9월(16~30)：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자동차

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주행

분으로 나뉘고,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정기분：제1기(6.16~6.30) / 제2기(12.16~12.31)

•�수시분：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 시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

* 출처 : 2024 지방세 길라잡이, 한국지방세연구원

*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관련세율은 부록 참고

1 …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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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

규정 주요내용
세목(감면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50 50

제46조제①항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대기업 과밀억제권 내 제외)

35(50) 35(50)

제46조제②항
대기업(과밀억제권역 외)의 기업부설 연구소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35(50) 35(50)

제46조제③항
중견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50(65) 50(65)

제46조제④항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60(75) 50(65)

제58조제①항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50
50(비수도권 

60)

제58조제②항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감면 50
50(비수도권 

60)

제58조제③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50
50(3년) 

(비수도권60)

제58조제④항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50 50

제58조의2제①항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35 35(5년)

제58조의2제②항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35 35(5년)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75 100/50

제71조제①항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감면 35 25

제71조제②항 물류단지 입주기업 감면 50 35(5년)

제75조의2제①항1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2제①항2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5조의2제①항3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 사업장 감면 50 50

제75조의2제①항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 감면 50 50

제78조제④항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수도권외 지역)
50 

(+조례25)
35(60)

제78조제④항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감면(대수선)
25 

(+조례15)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사업 초기 5년 100%, 차후 2년 50%
100/50 100/50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사업용 부동산 취득 감면

*취득세 : 법 50 + 조례 50
100 75(5년)

2 … 감면 대상

I N F O R M A T I O N

◆지방세 ONE CALL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77-5700 (각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부서로 연결)

•홈페이지 : www.wetax.go.kr 

http://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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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3

이전가격세제는 거주자 등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 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있어 조세

회피의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다음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④ 이익분할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⑤ 거래순이익률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⑥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1 … 정상가격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 …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부과

국제거래 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주의점

①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불성실 과태료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서 명세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국외 특수 관계인별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①항

②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자료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 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국외 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

※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제①항

I N  D E T A I L

https://url.kr/9i64Ju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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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4

국내세법에서는 출자와 차입의 과실에 대한 과세 상의 차이 및 국가 간 세법상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소득의 계산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공제되지만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손금

으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은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 시 법인세의 부담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출자 대신 차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차입금을 초과한 부분의 이자부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과소자본과세제도(Thin 

Capitalization Rule : Thin-Cap)이라 한다.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과소자본세제

내국법인(금융보험업 제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순이자비용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 및 할인료액에서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 총액을 차감한 금액

② 조정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① 순이자비용

과소자본세제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을 

적용하며,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 정상가격에 의한 조세부과

국외지배주주지급 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6조 참조 

I N  D E T A I L

https://www.law.go.kr/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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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5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

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세조약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 이론에 따라 국내세법과의 관계가 설정되며, 아래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국내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

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를 그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이 아니다.

1 … 조세조약의 특성 및 주요기능

① 개념

내국법인(금융보험업 제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 중 적정기간 내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또는 과세소득의 10% 미만으로 

포함) 과세되지 아니한 이자 등의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다음의 이자 상당액(①×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다.

3 … 혼성금융상품 이자비용 공제제한

① 이자비용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공제 전 법인세와 손금공제 후 법인세 차액

② �손금공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1일 0.022%

② 혼성금융상품 조건

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ex.이익참가부 사채)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내국법인이 해당금융

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

나. �상대국 :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

③ 적정기간이란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이자 및 할인료를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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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하지만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상 규정 없이 조세조약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할 수 없고 국내세법에서 정한 조세부담액 이상으로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2 … 조세조약의 지위

I N F O R M A T I O N

◆조세조약 체결국가(95개국)

가봉공화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레인왕국,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브라질, 브루나이다루살람,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세르비아공화국,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에콰도르공화국,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조지아,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공화국, 콜롬비아공화국,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공화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공화국,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국가별 조세조약 내용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txsi.hometax.go.kr  ▶ 법령 ▶조세조약

※ �유의사항 : 조세조약은 개정사항이 본문에 반영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반영되므로 조세조약을 

꼭 끝까지 확인해서 개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https://url.kr/bvERrt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txsi.hometax.go.kr/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153Practice152 사업운영 조세제도PART 1

제한세율 (조세조약 체결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세율)

체약국가
제한세율

이자 배당 사용료

가봉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10%

그리스 8% 25%이상 법인：5% / 기타：1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10%

네덜란드 7년 초과：10% / 기타：15% 25%이상 법인：10% / 기타：15% 기타：10% / 저작권：15%

네팔 10%
25%이상 법인：5% /

10%이상 법인：10% / 기타：10%
15%

노르웨이 15% 15% 기타：10% / 저작권：15%

뉴질랜드 10% 15% 10%

대만 10% 10% 10%

덴마크 15% 15% 산업적투자：10% / 기타：15%

독일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장비사용：2% / 기타：10%

라오스 10% 10%이상 법인：5% / 기타：10% 5%

라트비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과학적장비：5% / 기타：10%

러시아 0%(거주지국 과세) 30%이상 법인：5% / 기타：10% 5%

루마니아 10% 25%이상 법인：7% / 기타：10% 산업적투자：7% / 기타：10%

룩셈부르크 은행：5% / 기타：10% 10%이상 법인：10% / 기타：15% 학술상정보：5% / 기타：10%

리투아니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과학적장비：5% / 기타：10%

말레이시아 15% 25%이상 법인：10% / 기타：15%
기타：10% / 저작권：15%,

학술저작권 : 10%

멕시코 은행：5% / 기타：15% 10%이상 법인：0% / 기타：15% 10%

모로코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저작권 등： 5% / 기타：10%

몰타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0%(거주지국 과세)

몽골 5% 5% 10%

미국 12% 10%이상 법인：10% / 기타：15% 저작권·필름：10% / 기타：15%

미얀마 10% 10% 정보대가：10% / 기타：15%

바레인 5% 25%이상 법인：5% / 기타：10% 10%

방글라데시 10% 10%이상 법인：10% / 기타：15% 10%

베네수엘라 은행：5% / 일반：10% 10%이상 법인：5% / 기타：10% 장비사용료：5% / 기타：10%

베트남 10% 10%
특허권 등：5% / 기타：10%

기술용역대가 : 7.5%

벨기에 10% 15% 10%

벨라루스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5%

브라질
7년이상 차관：10%

기타：15%
10%

상표권：25% / 저작권 : 10%

기타：10%

불가리아 10% 15%이상 법인：5% / 기타：10% 5%

브루나이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수익적소유자 : 10%

사우디아라비아 5% 25%이상 법인：5% / 기타：10% 학술상정보：5% / 기타：10%

세르비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저작권：5% / 기타：10%

스리랑카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0%

스위스 은행：5% / 기타：10% 10%이상 법인：5% / 기타：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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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가
제한세율

이자 배당 사용료

스웨덴
7년초과 차관：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 기타：15% 기타：10% / 저작권：15%

스페인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0%

슬로바키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10%

슬로베니아 5% 25%이상 법인：5% / 기타：15% 5%

싱가포르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5%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0% 10%이상 법인：5% / 기타：10% 10%

아이슬란드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10%

아일랜드 0%(거주지국 과세) 10%이상 법인：10% / 기타：15% 0%(거주지국 과세)

아제르바이잔 10% 7% 과학적정보：5% / 기타：10%

알바니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10%

알제리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학술장비사용：2% / 기타：10%

에스토니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학술장비사용：5% / 기타：10%

에콰도르 12% 10%이상 법인：5% / 기타：10% 장비사용：5% / 기타：12%

에티오피아 7.5% 25%이상 법인：5% / 기타：8% 5%

영국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장비사용：2% / 기타：10%

오만 5% 10%이상 법인：5% / 기타：10% 8%

오스트리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장비사용：2% / 기타：10%

요르단 10% 10% 10%

우루과이 10% 20%이상 법인：5% / 기타：15% 10%

우즈베키스탄 5% 25%이상 법인：5% / 기타：15% 장비사용대가：2% / 기타：5%

우크라이나 5% 20%이상 법인：5% / 기타：15% 5%

이란 10% 10% 10%

이스라엘 은행：7.5% / 기타：10%
10%이상 법인：5% , 10%

기타：15%
장비사용：2% / 기타：5%

이집트 3년 초과：10% / 기타：15%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5%

이탈리아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0%

인도 10% 15% 10%

인도네시아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5%

일본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10%

조지아 10% 10%이상 법인 : 5% / 기타 : 15% 10%

중국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10%

체코 5% 5% 10%

칠레 은행：5% / 기타：15% 25%이상 법인：5% / 기타：10% 과학적장비대가：5% / 기타：10%

카자흐스탄 10% 10%이상 법인 : 5% / 기타: 15% 5%장비사용료 : 2% / 기타 : 10%

카타르 10% 10% 5%

캄보디아 10% 10% 10%

캐나다 10% 25%이상 법인：5% / 기타：15% 10%

케냐 12% 25%이상 법인：8% / 기타：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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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가
제한세율

이자 배당 사용료

콜롬비아 10% 20%이상 법인：5% / 기타：10% 10%

쿠웨이트 5% 5% 15%

크로아티아 5% 25%이상 법인：5% / 기타：10% 0%

키르기스스탄 10% 25%이상 법인：5% / 기타：10% 과학적장비대가：5% / 기타：10%

타지기스탄 8% 25%이상 법인 : 5%, 기타 : 10% 10%

태국 금융기관：10% / 기타：15% 10%
소프트웨어：5% / 특허및상표：10%

과학적장비：15% / 경험정보 : 15%

투르크메니스탄 10% 10% 10%

튀니지 12% 15% 15%

튀르키예 10% 25% 이상 법인：10% / 기타：15% 10%

파나마 5%
25%이상 법인：5% / 기타：15% /

지점세 : 2%
장비임대：3% / 기타：10%

파키스탄 12.5% 20%이상 법인: 10% / 기타: 12.5% 10%

파푸아뉴기니 10% 15% 10%

페루 15% 10% 기술지원 : 10% / 기타 : 15%

포르투갈 15%
2년이상,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0%

폴란드 10% 10%이상 법인：5% / 기타：10% 5%

프랑스 10% 10%이상 법인：10% / 기타：15% 10%

핀란드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0%

필리핀 공모공사채: 10% / 기타: 15%
25%이상 법인:10% / 기타:25%

필리핀 투자촉진법 10%

15%

필리핀 투자촉진법 : 10%

피지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0%

헝가리 0% 25%이상 법인：5% / 기타：10% 0%

호주 15% 15% 15%

홍콩 10% 25%이상 법인：10% / 기타：15% 10%

*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www.nts.go.kr 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 마카오는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이다.

* 미국, 필리핀, 남아공은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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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기업업무추진비 중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의 한도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

Q1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수입금액 x 적용률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의 경우 10%를 

곱한다.)

(※ 문화 및 전통시장 관련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추가 적용)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 원 이하 총 수입금액 x 0.3%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3천만 원 + (100억 원 초과금액 x 0.2%)

500억 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 원 초과금액 x 0.03%)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 1회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중 3만 원을 초과 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이다. 현금이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3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경조사비의 경우 1회 지출액 20만 원 한도에서 

청첩장 등이 적격증빙이 된다.

A1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Q2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0%를 신고·납부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① 지급금액 x 10%

② (수입금액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x 20%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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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는 제3자에게 지급보증서 등을  

발급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나?

Q3

과소자본과세에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을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 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A3

국내사업장이 지배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였을 경우에 과소자본과세의 적용을

받는가?

Q4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과소자본과세에서 제외된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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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및
자본재 도입

PART 2

통관

관세납부와 환급

자본재 도입







Practice   

사업운영

통관이란 「관세법」 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통관은 수입될 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은 적법한 경우 

이를 신고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한편 수출통관은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운송

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

통관이라 한다.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통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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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물품반입(보세구역)

외국으로부터 물품 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장치

요건구비(수입화주)

수입화주는 통관요건,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구비 후 신고

수입신고(신고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신고서처리(세관)

물품, 서류제출, 전산화면의 심사결과 이상 없으면 결재등록

관세 등 사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화주가 납부

신고수리(통관시스템)

세금수납, 담보설정 시 자동으로

신고수리 /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에 수리내역 통보

물품인도(보세구역)

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인도

신고수리(통관시스템)

세금수납, 담보설정 시 자동으로

신고수리 / 신고인 및 화물시스템에

수리내역 통보

물품인도(보세구역)

신고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물품 인도

관세 등 사후납부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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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1

① 수입통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관련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으나,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수입신고 시기 : 선박(항공기)의 출항 전, 입항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다.

② 수입신고서류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은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한다. 신고인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

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적으로 보관하면 된다.

③ 수입신고 처리

수입신고서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 

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수리된다. 다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수입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수입물품검사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 

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비율은 수입업체별 법규준수도, 

검사적발 실적, 원산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췌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에 의할 수 있다. 수입물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

화주가 부담한다.

⑤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1 … 통관절차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 신고 시 제출)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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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UNI·PASS)는 개인과 기업이 수출 또는 수입할 때 필요한 세관신고, 세금납부, 요건 

신청 등 모든 통관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 유니패스 : unipass.customs.go.kr 

① 주요 서비스

유니패스의 주요 서비스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정보조회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부여가 있다.

서비스 내용

전자신고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등 신고업무를 수행 후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통관서류 출력이 

가능하다.

전자납부 수입신고 후 관세 등 세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처리내역의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조회 관세행정 업무에 필요한 통관정보, 법규준수도, 통관부호 등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주고 이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2 … 인터넷 통관포탈(유니패스)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전산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관세감면(분납)

•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합의세율적용승인(신청)서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I N F O R M A T I O N

원산지 결정기준 및 관세율 검색 방법

◆(FTA 협정국가별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청 FTA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 협정선택 ▶ HS코드 검색

◆(협정국가별 HS 코드 관세율) 관세청 FTA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자료실 ▶ 협정별 세율정보 ▶수입세율조회 ▶협정선택 ▶HS코드 검색

http://unipass.customs.go.kr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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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절차

유니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공동인증 

기관에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취득한 후, 유니패스의 사용자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 하면 세관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 확인 후 이용승인을 한다.

※ 관련규정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③ 이용방법

유니패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화면에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하는 웹화면 입력방식과 

신청인의 PC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건을 일괄 유니패스로 전송

하는 방식이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신청 건이 많은 경우 활용도가 높다.

사용 가능 웹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크롬(Chrome), 사파리(Safari), 파이어폭스(FireFox)

I N F O R M A T I O N

유니패스 업무 상담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

•전화번호 : 1544-1285

(유니패스 전산업무(수출입통관, 화물, 환급 등)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이용안내)

◆관세행정 업무

•�전화 : 125 (해외에서는 82-2-3438-5199)번으로 전화 후 상담분야 선택(20번 : 관세법령 및 기타상담 문의)

(관세업무,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 관세관련 법령 등 제도 안내)

업무처리절차

https://unipass.customs.go.kr 1. 유니패스 접속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신고서식을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내역 작성
2. 신고서 작성

•세관으로부터 서류제출이나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

•방문 또는 [첨부서류 사후제출] 메뉴를 이용 가능
6. 첨부서류 제출

작성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신고서 전송3. 신고서 검토 및 전송

접수/오류, 결재, 수리 등 신고서의 처리 상태를 조회4. 처리현황 조회

신고서에 세관담당자가 심사 후 수리 처리7. 신고 수리

신고수리가 된 건에 대해 신고자가 신고필증을 출력8. 신고필증 발급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내역을 확인 후 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전송5. 오류통보 조회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2024-34,2024110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unipass.customs.go.kr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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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의 8, 직불카드 납부세액의 1천분 5)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 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관세납부와 환급2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준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로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부세액을 확정

하여 고지하는 부과고지도 있다. 관세는 금융기관(국고수납) 창구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납부서를 조회하여 이체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1 … 관세납부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감면세로 구분된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 등과 국가 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감면될 수 있다.

2 … 관세감면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품목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하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수출

이행기간)에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한다. 환급방법은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과 증명하지 않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된다.

3 … 관세환급

http://www.cardrotax.or.kr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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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도입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감면이나 현물출자를 위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후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본재 도입에 따른 자본재 도입물품 

명세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검토·확인 대상 자본재는 아래와 같다.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

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 자본재의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①항제9호

1 … 자본재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

자본재 등의 수량·규격·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 검토·확인 신청기한

출자목적물로 납입되는 자본재는 KOTR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 완료 확인을 받은 후에 

회사설립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진행한다.

3 … 현물출자 완료 확인

자본재 도입절차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외국환은행 ]

1

현물출자완료확인

[ KOTRA 관세청파견관 ]

4

도입물품 명세확인

[ 최초신고기관 ]

2

설립/증자 등기

[ 등기소 ]

5

수입통관

[ 관세청 ]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초신고기관 ]

6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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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 시

•�신청서 3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  :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3조

현물출자 완료 확인 시

•신청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25호서식  :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을 신청인이 동의 시 생략 가능)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 및 제②항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6&data_ty_cd=A&atfile_sn=3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7&data_ty_cd=A&atfile_sn=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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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PART 3

근로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4대 보험

퇴직급여

해고

취업규칙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안전과 보건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집단적 노사관계





























Practice   

사업운영

유능한 인력의 채용과 원만한 노사관계는 외국인투자기업 성공의 관건이다. 대한

민국의 노동 관련법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근로자를 채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해고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4대보험, 퇴직급여 등을 보장하고 안전과 보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개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보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노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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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로 장소, 업무, 휴가, 퇴직금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1 … 표시사항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

한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

※ 관련규정 : 「최저임금법」  제5조제②항, 동법 시행령 제3조

2 … 수습

주의사항(채용 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개정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채용 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의 정보를 기재

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아니 된다. (2019.7.17. 시행)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I N  D E T A I L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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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 「임금채권보장법」 , 「최저임금법」 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 

노동부고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096,270원이다.

근로시간3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 지급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1 … 연장 근로의 제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한 경우(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주 

이상 귀향)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 지급시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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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휴가4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 휴게시간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업무의 양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분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별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3개월) 기간 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일에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방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방식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3 … 유연근로시간제도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 휴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2 … 공휴일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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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에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 휴가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3 … 연차유급휴가와 사용촉진

4대 보험5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요율(2024년도 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보수총액의 0.9% 없음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3.545%

사용자 보수총액의 0.9% 업종별 상이
기준소득월액의 

4.5%

표준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12.95%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된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종업

원 수에 따라 사업자가 보수총액의 0.25~0.85%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참조

외국인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의무

외국인근로자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외국인은 일정요건 충족 시 가입제외 신청 가능)과 산재보험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 및 국적에 따라 당연가입 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적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다.

I N  D E T A I L

퇴직급여6

① 금품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퇴직

http://www.moel.go.kr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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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증명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① 종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적립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②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③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말한다.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용자는 납입분에 대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 근로를제공한 기간(근속연수)을 곱한 값으로 한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설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제11조

I N  D E T A I L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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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7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① 징계해고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어 징계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를 말한다. 징계목적, 사업성격, 근로자의 업무, 비위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② 경영상 해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요건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선정, 

근로자 측에 50일 전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있다.

1 … 해고의 정당성

취업규칙8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1 …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 해고의 예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제한된다.

4 … 해고시기의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3 … 해고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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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9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1 … 출산 전·후 휴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등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2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25.2.23. 시행)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 취업규칙의 변경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20일(25.2.23. 시행)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25.2.23. 시행)

3 … 배우자 출산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 위반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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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지원10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1 …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25.2.23. 시행)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

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의 범위 이내

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3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전과 보건11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한 경우 

혹은 그 작업내용 변경 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 …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를 제외한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비정규직12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하여 차별할 수 없다.

1 … 기간제 근로자

https://url.kr/9dD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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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업 사용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파견 대상 업무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2 … 파견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13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근로자 보호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2019.7.16. 시행)

2 … 조치

집단적 노사관계14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그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하여 동종 산업의 단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

단체,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가 일반적이다. 노동조합에게는 법률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다.

1 … 노동조합

사용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통해 「헌법」 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노동조합가입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노조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단체교섭 등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 

조직을 지배·개입·원조하는 등의 행위, 사용자 규정위반사항을 신고·증언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 관련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 … 부당노동행위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https://url.kr/tZ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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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노동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위원회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협조요청권과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있다.

※ 관련규정 : 「노동위원회법」  제1조, 제2조의2, 제22조~제26조

3 … 노동위원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경영상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다.

4 … 노사협의제도

I N F O R M A T I O N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1.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

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6조

2. 국가유공자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86조

참고자료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노사가이드」  (KOTRA)

https://url.kr/iwzg26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https://url.kr/qEWhkJ
https://dl.kotra.or.kr/#/search/detail/505559?offs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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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직무에 적합한 직원의 채용과 그렇지 못한 직원의 해고가 어려운 바, 직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가?

Q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어 자질검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근로 

기준법」 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A1

최저임금 산정 시 209시간의 근거는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Q2

1년 월 평균 주간은 4.345주 (365일 ÷ 7일 ÷ 12월)이며 1일 8시간 근무, 주휴 8시간 포함하면 

주당 48시간 근무로 계산할 수 있다. 월 평균 주간에 주 48시간을 곱하면 208.56, 즉 209시간으로 

산정된다. (4.345 X 48 = 208.56)

A2

외국인투자기업 임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Q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며, 대표이사 등은 피보험자가 

아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이며, 

법인의 이사, 감사 등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부사장 등이더라도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없고 회사 경영의 책임이 없이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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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D-8 사증 소지자)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가?

Q5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⑤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1조의4에 의하면 국내체류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A5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Q4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을 제외한 경우

ⓑ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 국가별, 체류자격별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예시: 국민연금 당연 적용 제외되는 체류자격의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경우

A4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Q6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www.nps.or.kr  )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2024.4월 현재 기준 23개국) : 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

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A6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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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 시 법정 해고예고기간인 30일에서 5일이 부족할 경우 5일분에 대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Q7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예고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하면 전체 법정기간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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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옴부즈만

PART 4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





Practice   

사업운영

1999년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해 도입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중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밀착형 투자 사후지원으로서, 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해결·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와신규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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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1

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현장방문 협조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 제③항, 제④항, 제⑤항, 제⑥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3 제⑤항, 제⑥항

2 … 권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와 처리,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및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 … 위촉 및 기능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2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KOTRA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다. 고충처리기구의 장(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②항, 제③항

1 … 고충처리기구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https://url.kr/z3KLtg
https://url.kr/z3K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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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의 고충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① �애로사항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포털(https://ombudsman.kotra.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전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

② 담당 전문위원은 해당 고충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부처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 모색

③ 고충처리 결과는 해당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통보

3 … 고충처리 절차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기업 별로 

전담 홈닥터(고충처리전담요원)를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분야 : 금융, 노무, 세무/회계, 소비재, 인증/안전/환경, IT/자동차/기계, 출입국/비자 등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⑤항

2 … 홈닥터제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규제 입법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인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정보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입안되는 규제 중 외투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법안을 영문 번역, 제공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포털(규제정보 서비스) : http://ombudsman.kotra.or.kr 

구분 서비스 내용

정부입법

•정부 발의 규제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 전달

의원입법

•의회 발의 규제 관련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한 영문 번역, 요약 제공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의견 댓글 수렴, 영문 번역 및 정부 담당 

부처/의회 관계자 전달

4 … 외국인투자관련 규제정보 서비스

I N F O R M A T I O N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접수 연락처

•전화 : 02-3497-1826

•Fax : 02-3497-1699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 6층, 외투기업고충처리실

https://ombudsman.kotra.or.kr/
https://url.kr/z3KLtg
http://ombudsman.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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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F O R M A T I O N

◆규제정보서비스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 :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포털(알림마당 ▶ 뉴스레터)에서 신청

•문의 : 02-3497-1639



185Practice184 사업운영

고충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무엇인가?

Q1

기업경영과 투자가 생활환경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되나 기업간의 사적분쟁, 소송 

중으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 국제표준에 반하는 요구, 

다른 기업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A1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는가?

Q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제8항에 의거, 제기된 애로 사항은 대외비로 처리하고 고충 해결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

A2

제기된 애로의 처리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Q3

담당 전문위원(홈닥터)이 해당 기업과의 협의 내용 및 고충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요청사항도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다.

A3

Frequently Asked 

Question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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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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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및 청산

PART 5

해산

청산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 말소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









Practice   

사업운영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해산, 청산,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 말소의 

과정을 거쳐 법인격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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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주식회사의 경우)1

법인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법원 해산 및 청산 등기, 인허가 말소, 사업자등록말소,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말소 등의 단계를 거치며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다.

주식회사 해산 사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출석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

 해산 및 청산 절차

해산

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말소

5
사업자등록  

말소

4

인허가 말소

3

청산

2

필요서류

•�해산등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

(해산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 1544-0773→2→3

청산(주식회사의 경우)2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청산인의 선임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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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2 … 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3 … 회사재산 조사보고

청산인은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5 …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 청산의 종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청산 

종결등기를 해야 한다.

9 …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6 …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①항 및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④항에 의하여 투자 잔여 재산의 

회수와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7 … 잔여재산의 분배

https://url.kr/z3KLtg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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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말소3

영위 사업에 따라 영업등록, 영업신고, 영업인허가 등을 취득한 경우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처리기관은 당초 인허가를 발급하였던 시·군·구·특별자치도, 관할 보건소,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이다.

사업자등록 말소4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 가능)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5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등록 말소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발급한다.

필요서류

청산종결등기 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법인등기 ▶ 검색

(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 유한회사 청산종결등기)

※ 문의처 : 대법원등기소 법인등기담당 1544-0773→2→3

사업자등록 말소 시

•신고서 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해산 또는 청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 담당 126→2→2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시

•신청서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서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 반납

* 말소 대리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http://www.iros.go.kr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80&data_ty_cd=A&atfile_sn=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https://www.investkorea.org/ik-kr/bbs/i-269/down.do?bbs_id=12&ntt_sn=488464&data_ty_cd=A&atfile_sn=2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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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별표3] 지방세 세율

[별표4] 투자거점무역관

[별표5] 수탁기관

[별표6] 법무법인

[별표7] 회계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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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61100 공영우편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4110 중앙은행 기획재정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65301 개인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2 사업공제업 관련주무부

65303 연금업 관련주무부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위원회

66199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 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84111 입법기관 -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관련 주무부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행정안전부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행정안전부

84211 교육 행정 교육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84213 환경 행정 환경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보건복지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관련주무부

84221 노동 행정 고용노동부

84222 농림수산 행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84310 외무 행정 외교부

84320 국방 행정 국방부

84401 법원 -

84402 검찰 법무부

84403
교도기관

※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 

투자 가능

법무부

84404 경찰 행정안전부

84405 소방서 행정안전부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관련주무부

84500 사회보장 행정 보건복지부

85110 유아 교육기관 교육부

85120 초등학교 교육부

85211 중학교 교육부

85212 일반 고등학교 교육부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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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업종명 소관부처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부

85301 전문대학 교육부

85302 대학교 교육부

85303 대학원 교육부

85410 특수학교 교육부

85640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

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가능

교육부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교육부

90131 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0132 비공연 예술가 문화체육관광부

94110 산업 단체 관련주무부

94120 전문가 단체 관련주무부

94200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94911 불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2 기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3 천주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4 민족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19 기타 종교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94920 정치 단체 -

94931 환경운동 단체 환경부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관련주무부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관련주무부

99001 주한 외국공관 외교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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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재배 및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산업통상자원부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산업통상자원부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한전(자회사 포함)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13 화력 발전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35115 풍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함

※ 전기 판매업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에만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35130 전기 판매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

하고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46313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 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해양수산부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해양수산부

51 국제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국토교통부51 국내항공 운송사업

51 소형항공 운송사업

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0100 라디오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방송통신위원회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 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①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

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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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소관부처

60222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이하인 경우에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 

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

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②항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10 유선통신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단,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

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영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

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단, 부가통신업은 제한이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64121 국내은행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협중앙회(금융)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협중앙회(금융)을 제외하고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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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지방세 세율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25.3%('21년부터)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 6 ~ 1천분의 45

양도소득 1천분의 6 ~ 1천분의 45, 1천분의 10 ~ 1천분의 70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특별징수 법인·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주민세

개인분 개인 1만 원 이내(주민청구시 1만 5천원 이내)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개인사업자, 법인

1㎡ 당 250원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 당 500원)

종업원분 급여액(1억 5천만 원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비영업용 년 1㏄당 80~200원

영업용 년 1㏄당 18~24원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 5천원 ~ 11만 5천원 
6천 6백원 ~ 15만 7천 

5백원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발전용수 등 채수량 1㎥당 20원, 발전용수 10㎥당 2원

지방교육세
취득세 2%세액x20%, 등록면허세액x20%, 레저세액x40%, 담배소비세액x43.99%, 주민세액(균등분)x25%,  

자동차세액x30%,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x2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 : 0.2, 0.3, 0.5%

별       도 : 0.2, 0.3, 0.4%

분       리 : 0.07%~4% 

재산세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 원)

법인등기
영리법인：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4천 5백 원 ~ 6만 7천 5백 원

* 출처 : 2024 지방세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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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투자거점무역관

국가 무역관명 전화번호 주소

미국

뉴욕 (1)212-826-0900 460 Park Avenue. 14th Fl. New York, NY 10022 U.S.A

실리콘밸리 (1)408-432-5000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 U.S.A

로스앤젤레스
(1)323-954-9500
(#101)

4801 Wilshire Blvd., #104, Los Angeles, CA 90010 U.S.A

시카고 (1)312-644-4323 111 E. Wacker Dr, Suite 2229, Chicago, IL 60601 U.S.A

달라스 (1)940-666-4680 5360 Legacy Drive, Building 2, Suite 140, Plano, TX 75024 U.S.A

디트로이트 (1)248-619-1601 101 West Big Beaver Road, Suite 545, Troy, MI 48084 U.S.A

애틀랜타 (1)470-682-3960 950 East Paces Ferry Road, NE, Suite 999, Atlanta, GA 30326 U.S.A

캐나다
토론토 (1)416-368-3399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 Toronto, Ontario M4V 1L5 Canada 

벤쿠버 (1)604-683-1820 #780-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Canada V6C 3E1

독일

뮌헨 (49)89-2424-2630 5th Floor Buerkleinhaus Buerkleinstrasse 10, 80538 Muenchen, Germany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1
MesseTurm 33. OG,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함부르크 49)40-3405-7410 Axel-Springer-Platz 3, Haus B, 20355 Hamburg, Germany

영국 런던 (44)20-7520-5300 1st Floor, Manfield House, 1 Southampton St, London, WC2R 0LR UK

프랑스 파리 (33)1-55-35-88-88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France

스웨덴 스톡홀름 (46)8-30-8090 Svӓrdvӓgen 11C, 182 33 Danderyd, Sweden

덴마크 코펜하겐 (45)3312-6658 Holbergsgade 14, 3rd Fl. Dk-1057 Copenhagen K. Denmark

스페인 마드리드 (34)91-556-6241 Torre Europa, Paseo de la Castellana. 95, planta 9 28046 Madrid, Spain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1)20-673-0555 Strawinskylaan 1253, 1077 XX Amsterdam, The Netherlands

벨기에 브뤼셀 (32)2-203-2142 Rond-point Schuman 11, 1040 Brussels, Belgium

이탈리아 밀라노 (39)02-795-813 Via San Clemente 1, 20122 Milano, Italy

스위스 취리히 (41)44-503-5309 Claridenstrasse 22, CH-8002 Zurich, Switzerland

오스트리아 빈 (43)1-586-3876 Mariahilferstrasse 77-79/1/3 (Mahu77, 3rd Fl.) A-1060 Vienna, Austria

싱가포르 싱가포르 (65)6426-7200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호주 시드니 (61)2-8233-4000 19.01 Level 19, 570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일본

도쿄 (81)3-3214-6951
9F, Shinkokusai Bldg. 4-1 Marunouchi 3-Chome, Chiyoda-Ku, Tokyo, 
Japan

오사카 (81)6-6262-3831
20F, Osaka Kokusai Bldg., 3-13, 2-Chome, Azuchimachi, Chuo-Ku, 
Osaka, Japan

후쿠오카 (81)92-473-2005
4F CONNECT SQUARE HAKATA, 1 Chome-17-1 Hakataekihigashi, 
Hakata Ward, Fukuoka, Japan

나고야 (81)52-561-3936
23Fl., Nagoya International Center Bldg., 47-1, 1-Chome, Nagono, 
Nakamura-Ku, Nagoya-Shi, Aichi-Pref, Japan

중국

홍콩 (852)2545-9500 Room 3102, 31 Fl., Central Plaza Bldg.,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상하이 (86)21-5108-8771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베이징 (86)10-6410-6162
A-29F, Beijing Posco Center Bldg., Hongtai East St., Wangj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칭다오 (86)532-8388-7931
Room 2308, HNA Center, No. 2 Hongkong Mid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Shandong, China

광저우 (86)20-2208-1600
2905-06, Teem Tower, No. 208 TianHe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대만 타이베이 (886)2-2725-2324
ROOM No. 2214, 22F, TWTC Int’l Trade Bldg., 333 Keelung Rd., Sec.1, 
Taipei, Taiwan R.O.C

UAE 두바이 (971)4-450-4360
Korea Trade Centre, No. 202, Level 102, Arenco Tower, Media City, 
Dubai, UAE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966)11-513-8471
8th fl. Legend Tower, King Fahd Branch Road, Al Olaya, Riyadh, 12313, 
Kingdom of Saudi Ar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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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수탁기관

수탁기관 부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055-290-8495 [5131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광주은행 외환사업실 062-239-6555 [61470]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광주은행, 외환사업실)

국민은행 FI영업부 02-2073-8956 [07331]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11층

기업은행 외국고객팀 02-2031-5630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을지로2가, IBK파이낸스타워)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외국고객팀)

농협은행 외환팀 02-2131-1611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4층(농협은행, 외환팀)

뉴욕멜론은행 기업신탁부/업무부 02-6137-0360 [073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번지

원아이에프씨 29층 (뉴욕멜론은행)

아이엠뱅크 외환사업부 053-740-2946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아이엠뱅크, 외환사업부)

도이치은행 자금관리업무부 02-724-4281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18층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대고객부 02-6322-2661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18층 (디비에스은행)

미쓰이스

미토모은행
외환송금그룹 02-6364-7262 [0453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관 12층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GCBS팀 02-3782-8690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9층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바덴뷔르템

베르크주립은행
오퍼레이션 02-6730-0142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4층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뱅크오브

아메리카(BOA)
법인지원부 02-788-1760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센터

27층(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661-4665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15층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비엔피(BNP)

파리바은행
송금대부계 02-317-1929 [0463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24층 (BNP파리바은행)

산업은행 무역금융실 02-787-7521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산업은행, 무역금융실)

소시에테제네랄

(SG)은행
자금관리부 02-2195-7820 [031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 23층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수협 글로벌외환사업부 02-2240-2605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국제금융실)

신한은행 외환투자전략부 02-2151-2872 [04513]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9길 20

(신한은행, 외환투자전략부)

엠유에프지은행 송금과 02-399-6413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7층

(엠유에프지은행 서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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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부서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02-3789-1899 [06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2층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전북은행 외환업무팀 02-751-2489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

JB금융지주빌딩 3층

제이피모간

체이스
기업자금관리업무부 02-758-5232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5

제이피모간프라자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제주은행 자금부 064-720-0267 [631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현길 90

중국건설은행 운영부 02-6730-3611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4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영업부 02-3788-6617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1층 (중국공상은행)

중국광대은행 운영부 02-3788-3790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23층 (중국광대은행)

중국교통은행 회계영업부 02-2022-6837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교통은행 서울지점)

중국은행 영업부 02-399-6699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1층

(중국은행)

크레디아그리콜

코퍼레이트
국내업무부 02-3700-9632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1층(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외환송금업무부 02-3702-3393 [031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업금융운영센터)

한국씨티은행 중앙기업업무센터 02-3455-2676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한국씨티은행)

호주뉴질랜드

은행
오퍼레이션 02-3700-3143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22층(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

(HSBC)은행
업무부 02-2004-0100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HSBC은행)

하나은행 글로벌자본거래센터 02-2002-2325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하나은행 명동사옥 지하1층

[별표6] 법무법인 [별표7] 회계세무법인

2025 법무법인 리스트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법무법인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2025 회계세무법인 리스트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회계세무법인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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